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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 식품에 관련된 인체 위해가능물질이 사회적 이슈로 계속 대두되고 있

으며 산업 발달과 환경오염에 따른 중금속, 내분비장애물질 등으로 인한 위해 및 그 
우려가 커지고 있고 외식산업의 발달, 가공식품 이용 증가로 인하여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광우병 및 조류독감 발발,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도 소비자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식품안전관련 행정기관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효율적 식품안전관리, 강력한 소비
자․국민의 식품안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코덱스(CODEX)와 같은 국제기구나 미
국등에서 과학적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을 도입․정착하여야 함. 또한 위험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교류를 근간으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와 관계자의 의견교환, 언론을 통한 정보제공 등 이른바 리
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올바르고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국내(식약청, 농림부, 환경부)․국외(미국, 일본, EU) 식품 및 비식품
분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및 제도, 매뉴얼, 관련 정보 등을 문헌조사, 인터
넷 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 정리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
션을 비교 분석, 그 개념을 정립함.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농식품 위험
정보의 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역할 정립 등 
효율적인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

◦ 또한, 기존에 작성된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하
였으며, 이와 별도로 “청소년 대상 농식품 등 안전 식생활 가이드”를 작성함.

◦ 본 연구결과는 농림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용 기초 자료 및 리스크 커뮤
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농식품 유해물질에 대
한 효율적 정보 제공 및 올바른 이해 증진, 농식품관련 유해물질 정보의 공유 및 농
식품 안전분야 지식정보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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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 식생활 안전 보장을 위한 리스크 분석 필요성 대두

◦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관련된 인체 위해가능물질이 사회적 이슈로 계속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 발달과 환경오염에 따른 중금속, 내분비장애물질 등으로 인한 위해 
및 그 우려가 커지고 있고 외식산업의 발달, 가공식품 이용 증가로 인하여 대규
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광우병 및 조류독감 발발, 유전자변
형 농산물 등도 소비자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해외여행자의 증가는 물론 세계 무역의 자유화 즉, 식품의 수출․입 확대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위해식품이나 식품유해물질이 매우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
되게 하므로 그 피해범위와 심각성은 예측을 불허할 정도임. 특히 식품의 원재료
와 농축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WTO 체제 발족으로 식품안전관리
에 관련된 정책, 법규, 기준 및 규격, 제도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과학적 근거, 
투명성과 국제적 조화를 중시함으로써 식품안전 당국의 업무를 더 가중시키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료 농․임․축․수산물의 수입 또는 보관․제조․가공․유통․조리 

과정 후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최근 국
내에서 GAP, GHP, SSOP(PP), HACCP 적용과 더불어 식품 위해에 대한 과
학적 안전관리 기반인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과 생산이력제
(Traceability)가 강조되고 있음. 

◦ 효율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3가지 요소로 
구성된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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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는 위해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섭취함으로
써 어느 정도의 확률로 어느 정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과학적
으로 평가하는 것임.

→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비용 대 효과나 기
술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규제 등의 조치를 결정, 실시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임. 

→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소비자, 생산자, 업계, 학계 등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리스크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
화하는 것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임.

◦ 최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푸드체인(Food Chain)에서 식품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법, 절차, 조직 등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를 주제로 이해당사자간의 양방향(two way) 커뮤니케이

션을 뜻하므로 관계자가 한 장소에 모여 실시하는 의견교환회, 새로운 규제의 설정 등

을 위해 실시하는 의견청취(소위 public comment)가 적절한 예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전달과 같이 단방향(one way)은 광의에서 보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예로 볼 수 

있음

∙ 의견교환회

∙ public comment

∙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 전달

∙ 정부 발표 자료 등에 의한 정보제공

∙ 언론을 통한 정보제공

∙ 기타

나. 리스크 분석을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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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관련 행정기관은 글로벌화 추세 및 WTO 체제하에서 또한 강력한 소비
자․국민의 식품안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코덱스(CODEX)와 같은 국제기구나 
미국 등에서 과학적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리스크 분석
(risk analysis)을 도입․정착하여야 함.

◦ 그러나 리스크 분석의 3가지 요소 중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위험
정보 수집 및 교류(활용)도 미흡한 실정임.

◦ 농식품 등의 위험정보 수집 및 교류는 지난 3월24일 신설․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
법 제33조의2(위해평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
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또는 진열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
로 금지”에 관련된 리스크 평가는 물론 식품안전 정책 개발 등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은 국내는 물론 국제기구 및 제외국의 정보 및 위
해물질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확산․공유토
록 함으로써 국내․외 식품안전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효과적인 대처로 제한된 
자원을 시기적절하게 집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 인터넷 사용자 급증 등으로 이러한 정보의 전달과 

확산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관련 행정 기관 뿐만 아니라 업체, 소비
자의 식품사고를 예방하게 하고, 더 나아가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켜 보다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농식품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줌.

◦ 그러나 식품안전관련 위험정보의 수집체계와 교류(공유)가 미흡하여 실질적 리스
크 평가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태임. 또한 식품안전
관련 통합정보망 구축 수준이 아직 미흡하여 위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기 
어려워 현재 개별 기관별 식품위험정보망을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통합정보망으
로 확대 구축이 더 시급함. 

◦ 또한 이들 위험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교류를 근간으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류 
외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언론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이른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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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올바르고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 다양한 위험정보교류에 의한 국민건강 확보

◦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The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 사이트를 통해 분유제품에서의 Enterobacter Sakazakii 
문제 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미국 FDA의 FDA Information for 
Consumers, 미국 CDC의 Foodborne Diseases Active Surveillance Network 
(FOODNET), 미국의 식품안전 포탈사이트 www.foodsafety.gov, 일본 내각부
의 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안전정보부)의 
“식품안전정보”, 일본 후생노동성의 “식품안전정보”, 호주 FSANZ의 
“Food Safety Newsletter” 등과 같이 주요 선진외국은 안전정보의 교류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를 비롯한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의 “식품안전정
보” 사이트들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이슈성 정보제공 및 긴급공지를 위해 국제기
구, 외국 등의 식품안전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음. 또한 
관계자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정기 간담회, 강연회, 의
견교환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네덜란드에서 독일, 벨기에로 수출한 동물용 감자 사료에
서 다이옥신 오염이 발견되고 이를 사용한 농장의 원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
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04년 11월 5일자로 네덜란드․벨기에․독일에서 제조한 돼
지고기 및 유가공품관련 잠정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신속한 식품위험정보시
스템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일례임. 보건복지부 역시 ‘05년 1월 개정 공포된 식
품위생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중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여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외 농식품 사고, 농식품 
유해물질 정보와 같은 안전정보의 확보와 활용은 매우 중요함. 
→ 식품안전정보를 통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인체의 건강

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농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 농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
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해당 농식품을 수입 또는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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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영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음.
◦ ‘04년 일본 식품과학홍보센터(Japan Food Information Center)가 지역 보건

소, 소비생활센터직원,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식품안전정보
의 전달과 관련하여 응답자 70% 이상이 “식품안전정보의 정확한 전달요구”를 
답변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소비자 등이 알기 쉬우면
서 정확한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요구되고 있음.

◦ 이처럼 식품안전관리에서 올바른 정보 수집․제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최근 
몇 년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을 식
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기법으로 중
요시 다루고 있으며, 정부의 신뢰성․권위 확보나 대국민 서비스 척도를 가름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국민 정보나 자료의 내용이나 제공 방법․기법이 
국민의 요구나 세계적 조류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그러므로 국내․외 농식품 위험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실태 등을 조사하고, 소비자
를 위한 위험정보 제공 및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
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둠.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⑴ 국내․외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조사
◦ 국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사례, 제도, 매뉴얼, 관련 정보 등을 문헌조사

를 통하여 조사, 정리함.

조사대상

◦ 국내 
 - 식품관련 타 부처 :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 비식품 관련 타 부처 : 환경부

◦ 국외
- 미국 :  USDA, FDA 등
- 일본 :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
- 영국 : 식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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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보시스템, 
웹 사이트, 

홍보사업 등의 
비교분석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현재 
구축되어 있는 농식품관련 정보시스템의 비교분석

◦상기 기관의 웹 사이트 중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관련 메뉴 
및 내용 비교분석

◦최근 3년 홍보 사업, 법령 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의 비교 
분석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념 

및 방법 정립
◦국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비교 분석 및 개념 정립
◦국내 현황,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상 등을 고려한 방법 정

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목표 

설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달성할 목표를 설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원칙 

수립
◦정보 제공자 및 수혜자 요구 조사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른 원칙 수립

위해정보 관리방법 
도출

◦올바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보 관리 방법 확립
  - 정보의 수집
  - 수집 정보의 등급 분류 기준 설정
  - 수집 정보의 평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관계자 역할 정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전문가 그룹의 구성 및 역할 정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가이드라인 도출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개선점 도출

◦기존 식품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도출하여 개선

⑵ 효과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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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작성
◦ 기존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업데이트

- 최신 정보의 수집
- 기존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업데이트
-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된 위해정보 추가

◦ 청소년 대상의 농식품 안전 매뉴얼 작성
- “청소년”이라는 대상 특성에 맞춘 매뉴얼 작성
- 중금속, 잔류농약, 위해미생물 등 농식품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및 기본적 예방 수칙 등을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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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요구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담당부서의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조사 : 방문조사
◦기초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전략 수립 : 요구조사 및 기초조

사를 통하여 사업의 목표, 방향, 추진방법 등을 조정

국내외 리스크 커 
뮤니케이션 현황 

조사
◦문헌 등 조사 : 전문서적, 연구보고서, 인터넷 등을 조사하

여 국내 및 해외 농식품 관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조사

효율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연구

◦기존 식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홍보사업 등의 비교 분석 
: 웹 조사, 문헌조사, 방문조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념 및 방법 정립 : 문헌 조사, 전문
가 검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원칙 및 목표 수립 
  - 관계자 요구조사 : 농림부(소비자안전과) 요구조사
  - 문헌조사를 통한 원칙 및 목표 수립
  - 관계자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위험정보관리방법 및 위험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 자료조사
  - 관리방법 및 시스템 구축(안) 작성
  - 관계자 검토, 전문가 및 자문위원 자문
◦기존 정보시스템 연계, 개선점 도출
  - 자료조사 및 문제점 도출
  - 개선방안 도출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작성

◦기 작성된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용 기초교재”의 분석
◦최신 위해정보 조사
◦기존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업데이트 
◦청소년용 농식품 유해물질 도출 및 그룹핑
◦청소년용 위해정보 구성 및 형태 도출 
◦유해물질별 위해정보 작성
◦전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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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효과적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 농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효율적 정보 제공 및 올바른 이해 증진
◦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 식품관련 유해물질 정보 공유 및 식품안전 분야 지식정보화 기여
◦ 농식품 안전성관련 소모적, 비생산적 논란이나 혼동 예방
◦ 농식품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감소
◦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신뢰성 제고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나. 활용방안

◦ 보도자료 작성 원칙 수립, 식품사고 긴급대책 마련, 식품안전 정책 수립 등에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

◦ 농식품 유해물질관련 보도자료 등의 과학성, 객관성 향상
◦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해물질 인터넷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식품안

전정보 구축, 식품안전관리 백서, 유해물질관련 참고자료, 식품안전관련 정보
시스템․콘텐츠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유해물질 관련 각종 교육․홍보용 자료로 활용
◦ 농림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용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식품 risk communication 시스템 구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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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결과  
 
    
제1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요

1.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RA)

◦ 농․임․축․수산물의 수입 또는 보관․제조․가공․유통․조리 과정 후 최종소비자에 이르
기까지의 전반에 걸쳐 식품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효율적인 식품안
전관리 방안이 모색되었고 그 결과 최근 국내에서는 GAP, GHP, SSOP(PP), 
HACCP 적용과 더불어 식품 위해에 대한 과학적 안전관리 기반인 리스크 분석
(Risk Analysis)과 생산이력제(Traceability)가 강조되고 있음. 

◦ 리스크(risk)는 독성(toxicity)과 발생빈도(exposure)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
며 어떤 물질이 인간에게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는 위해요소(hazard)에 노출되었
을 경우 유해성이 발생될 가능성을 말하며, ‘위해발생확률, 위해종류, 위해의 강
도’ 세 가지 특징적 지표를 수반함. 효율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리스크 분석은 
다음 그림과 같이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3가지 요소로 구성
됨. 

<그림 1> 리스크 분석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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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 유해 물질에 대한 위해요소 확인, 위해요소 결정, 노출평가, 리스크 결정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함.
◦ 과학적 기초가 되는 프로세스로 다음의 단계로 구성됨

-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 위해요소 결정(hazard characterization)
-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

②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유

해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개발, 비교, 분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③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 유해에 대한 리스크 정보를 전달, 교육 및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일련

의 과정임.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 정의 

⑴ 리스크의 정의
◦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위해요소(hazards)와 리스크(risk)에 대하여 CODEX

에서는 hazards란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닌 식품 중 생물학적, 화
학적 또는 물리학적 물질․요인 또는 식품중의 상태를 말함”으로 정의하며, 
risk란 “식품 중에 위해요소가 존재하는 결과로서 생기는 건강에 대한 악영
향의 확률과 그 정도의 함수”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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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정의

Hazard - A biological, chemical or physical agent in, or condition of, 
food with the potential to cause an adverse health effect.

Risk - A function of the probability of an adverse health effect and the 
severity of that effect, consequential to a hazard(s) in food.

⑵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 커뮤니케이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원은 라틴어의 '나누다'를 의미하는 

'communicare'임. 신(神)이 자신의 덕(德)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열
(熱)이 어떤 물체로부터 다른 물체로 전해지는 따위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는 
분여(分與)·전도(傳導)·전위(轉位) 등을 뜻하는 말이지만, 근래에는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전하고 알리는 심리적인 전달의 뜻으로 쓰임. 

◦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정의된 것을 살펴보면 “정보를 전달하고 반
응을 끌어내는 것” “정보·관념·태도를 공유하는 것” “일련의 규칙에 따
라 행동의 여러 요소나 생활의 여러 양식을 공유하는 것” “정신이 서로 통
하는 것,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한다는 것” “정보·관념·태도를 전
달하는 행위” “어떤 사람이나 집단으로부터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주로 
상징(symbol)에 의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 “메시지에 의한 사회적 상호작
용” 등 다양하게 제시됨. 

◦ 金川智惠은 커뮤니케이션은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크라이시스(crisis) 커뮤니
케이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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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의 3가지 분류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 위험성 회피로의 태도변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커뮤니케이션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후 관계자에게 관련사
항을 전달하는 재해 관리(management)의 일환으로서의 커뮤니케이
션. 현실에서 발생한 재해, 즉 사실에 기초를 둔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대상이 갖는 위험성과 장해 가능성에 대하여 어
느 수준이면 수용가능한가에 대하여 관계자가 함께 고려하여 합의형
태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커뮤니케이션  

⑶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 식약청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리스

크 분석절차에서 리스크 평가자, 리스크 관리자, 소비자, 업계,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간 식품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과
정이라고 정의함.

◦ 식품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미한 상태로 천석조의 
“Risk Communication System 구축(2004)”과 농촌진흥청의 “농산식품
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위험정보교환 이론과 실제” 등이 
대표적 연구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하여 연구가 
진행되면서 변모하고 있음. 예전에는 정보의 일방적 제공, 스스로에게 유리한 
정보 등에 기초한 설득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현재는 관계자 사이의 리스크에 관한 정보(유리한 정보, 불리한 정보 포함)를 
교환․공유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 리스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협력하여 관
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Committee on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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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기관사이의 상호적인 과정”라고 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위험 요인 및 
위해 메시지에 대한 우려, 의견, 반응과 위해 관리를 위한 입법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이 포함됨.

◦ 1998년 2월 로마에서 ‘식품규격 및 안전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 전달의 적
용’이라는 의제로 FAO/WHO 합동 전문가 회의를 개최, 이 회의에서 ‘위험 
정보 전달’은 식품에 발생한 위해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비전문가에게로 또
는 전문가간에 정확하고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함.   

◦ 또한 CODEX 일반원칙부회 2003년도 보고서를 참고하면 리스크 커뮤니케이
션은 리스크 분석의 전 과정을 통한 리스크 평가자, 리스크 관리자, 소비자, 
사업자, 학계 이외 관심을 지닌 사람 사이의 리스크에 관련된 요인, 리스크의 
파악 방법에 대해서 정보, 의견의 양방향 교환. 리스크 평가결과와 리스크 관
리조치의 기본적인 생각의 설명을 포함한다고 정의함.

CODEX 정의

Risk Communication : The intera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opinions concerning risk and risk management among risk assessors, 
risk managers, consum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 OECAD는 화학물질 위해 분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이해당사자간에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환하는 것”으
로 정의하였으며, 미국 EPA는 “개인, 집단, 조직 간에 위해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의 상호 교환과정”으로, 일본 환경성은 “화학물질의 환경위해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정부공무원, 사업자, 국민, 시민단체 등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
하면서 상호의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함.

◦ 2003년도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① 인체건강 및 
환경위해성의 정도, ②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성의 의의와 의미, ③ 인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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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위해성의 관리와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결정사항, 행동계획 및 방침 등
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정의함. 한편 리스
크 커뮤니케이션(RC)은 사회가 어떻게 위해성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으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함께 사회 전체가 수용 
가능한 위해성 관리정책과 방향을 결정해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함. 

◦ 또한 보통은 위험정보전달이라 함은 단순히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것까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은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즉, 정보
를 통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것이 위험정보전달이라고 정의함.

◦ 그 외 식품 및 비 식품분야(예 : 환경 등 화학물질)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정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개인, 집단, 조직간의 정보 및 의견 상호교환 프로세스

리스크 특성에 관한 다양한 메시지와 관심, 견해의 표명, 또는 리스크 메시
지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인 결정에의 반응 등을 포함함(리
스크 커뮤니케이션 전진을 위한 제언, National Research Council(1989), 
1997)

- 개인, 기관, 집단사이의 정보와 의견 교환의 상호작용적 과정
리스크 성질에 관한 다양한 메시지(리스크 메시지)와 엄 하게는 리스크 
그 자체가 아닌 리스크 메시지에 대한 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률과 제
도의 정비에 대한 관심, 의견 및 반응을 표현하는 메시지 2종류의 메시지를 
포함함 (리스크와 함께하는 위험한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吉川肇子, 2000).

- 관계자가 상호간에 정보를 요구, 제공, 설명하고 의견교환을 하여 관계자 
전체가 문제와 행위에 대하여 이해와 신뢰의 수준을 높여 리스크 삭감에 
도움이 되는 것 (일본화학회 화학물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법 검토위원
회, 1999).

- 행정과 전문 과학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국민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측면과 국민이 리스크에 관한 정도 높은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하는 2가지 측면이 있음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리스크, 三瀨勝利, 2001).

- 제공자의 상황 좋은 정보만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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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 포함하여 정보 공개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법. 
BSE 대책 수법으로서 주목됨. 특히 식품안전에 대해서 제로 리스크는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대책과 사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됨. 생산이력의 개시 등도 그 한 가지 (일본 전국농업신문 HP, 
2003.05.02).

◦ 즉,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은 일반적으로 리스크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소비자, 생산자, 업계, 학계 등 모든 관련자와 상호 교환 즉 양
방향(two way) 교환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임.

⑷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 JUN SEKIZAWA는 “화학물질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와 커뮤니

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정보개시(開示), 설명책임 (accountability) : 정보가 청구되어서 하는 정보

개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는 다름. 설명책임은 결과뿐만 아니라 
경과 설명과 또한 어떠한 책임을 갖는 설명인가를 명확하게 하여야만 함.

- 정보공개, 정보제공 : 어느 법률에서 무엇이 규제되는가, 어느 관공서에서 
무엇을 담당 하는가 등의 안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제야 겨우 시작했다는 
예도 있지만 상대와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고 정해진 것을 일방적으로 알리
는 것은 홍보에 지나지 않음. 

- 정보교환 : 정보교환은 동업자들 사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짐. 정보를 
귀하게 여겨 정보수집만을 위하여 회의에 참가 한다는 사례도  있음.

- 커뮤니케이션과 의견교환 : 의견교환하고 토론하는 것은 입장이 다른 사람
들끼리 중심이 되기도 함. 입장과 사고방식이 다름을 기초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보다 나은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리스크 커뮤니
케이션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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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표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의 “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과
제”(2004년)에 의하면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평
가와 리스크 관리의 과정에 있어 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계자의 의
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 관계자는 각각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필요한 내용을 모

두, 알기 쉽게, 정확하게” 공유하면서 각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함. 이 
경우 “도망치지 않기, 숨기지 않기, 거짓말 하지 않기”를 원칙으로 하는 것
이 중요함.

- 식품의 리스크와 그 저감조치에 대해서 모든 관계자가 서로 이야기하여 공통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고 각각의 책무, 역할에 따라 참가하여 공헌함.

◦ 천석조의 “Risk communication system 구축(2004)”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
이션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과정에서 고려되어지고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해 

모든 관련자들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과정에서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는데 있어 

일관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
- 제안되거나 수행된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완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
-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의 효과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
- 리스크 관리의 방법으로 선택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달에 기

여.
- 안전한 식품 공급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
- 리스크 관리의 방법으로 선택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달에 기

여.
- 안전한 식품 공급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
- 모든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 존중 의식을 강화하는 것.
- 리스크 정보 전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집단들의 적절한 참여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20 -

것.
- 관련 집단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해인자의 지식․태도․가치․방법․인지도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김광진이 정의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Introduction to 

Food Safety Risk Communication, 위해분석교육교재, 2005). 
- 목적 그룹들 사이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 개선
-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정보 공개
- 리스크 감소 판단기준과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국민 보호 강화
- 긴급 상황 시 가이드 제공
- 리스크 관련 논쟁을 중재하는데 도움을 줌.
- 리스크 분석 절차에서 진실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관리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

◦ 즉, 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리스크 분석을 
위한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의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필
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계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을 것임.

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분류

◦ 전상일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 
및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주제에 따른 분류
- 환경 관련 커뮤니케이션
- 안전 관련 커뮤니케이션
- 건강 관련 커뮤니케이션

◦  기능에 따른 분류
- Care Communication :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으

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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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흡연은 폐암을 유발 한다.
- Consensus Communication : 과학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아 의견

이 분분한 상태의 내용에 대하여 진행
예) MSG(monosodium glutamate)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 Crisis Communication 

<그림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분류

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3 요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김광진은 다음과 같이 메시지(Message), 메
신저(Messenger), 미디어(Media) 등 3M으로 설명함(Introduction to Food 
Safety Risk Communication, 위해분석교육교재, 2005).
- Message (What to say)
- Messenger (Who to say it)
- Media (How it should be presented)

⑴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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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시지 설계를 위한 일반 규칙(General Layout Rules)
◦ 언어적, 비언어적(시각적) 메시지 제공
◦ 기술적 사실과 정보만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피함
◦ 설득력 있고, 제3의 원인에 의한 영향 인정
◦ 구조적, 체계적 메시지 제공
◦ 3개의 Key 메시지로 정보제한
◦ Key 메시지 반복
◦ 간결한 메시지
→ 청중들이 듣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화하기 위함.

② 설계 모델 (Layout Models) : 일반 대중들의 생활환경, 관심분야 및 교육적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고자 설계 모델
(Layout Model) 적용.
◦ TTT Model : 이 모델은 전달자의 핵심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임.   

TTT Model
Tell them what you are going to tell them
-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아라.(Capture the audience's attention)
Tell them
-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Provide supporting 

evidence)
Tell them what you told them
-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마무리를 하라.(Use an effective and 

strong closing)

③ 메시지 전달 시 시간분배
◦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발표, 질의응답 및 상호의견교류 시간

을 분배하는 것이 적절함.
- 발표시간 : 20분



제2장 연구 결과

- 23 -

- 질의응답 : 2분
- 상호의견교류 : 3분

④ 메시지 설계 및 전달 시 주의사항
◦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부정적 단어

의 사용은 피하여야 함.
- 5 N's : No, Not, Never, Nothing, None
- Contamination/Contaminant, Pollution/Pollutant, Toxic, 
- Dangerous, Concern

◦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및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를 사용
하거나 약어의 사용은 피하여야 할 사항임.

⑵ Messenger
◦ 대중들은 전달자(messenger)의 진실과 신뢰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초기 30초 이내에 평가하게 되므로 개회사와 전달방법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전달자는 경험이 있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
해를 가지고 있어야 함.

① 전달과 신뢰의 요소
◦ 공감/이해
◦ 정직/솔직함
◦ 헌신/책임
◦ 역량/전문적 지식

②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 청중과 진실된 관계를 가진 전달자(messenger) 선택.
◦ 공공의 근심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취를 나타낸 개회소견 사용.
◦ 차분한 목소리의 전달자를 선택하고 발표 속도가 급하지 않아야 함.

③ 책임감 있는 정보 전달
◦ 모든 약속 및 공약을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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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1:1 정보전달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식회의에
서 좀 더 일찍 오고 오래 머무름.

◦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와 e-mail 주소 제공.

④ 역량 있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risk communication)
Do Don't

- 보충자료 이용(대조표, 색인카드 등)
- 청중과 상황에 맞는 복장
- 자신감 있는 발표
- eye contact
- 신뢰감 있게 진술
- 적극적인 경청

- 일방적 연설 읽기
- 과도한 복장
- 무례하고 거만한 발표
- 흐름을 방해(중단)
- 너무 장황한 발표

⑶ Media
◦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최상의 채널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함.
◦ 주로 이용, 권장되는 대중정보 채널은 다음과 같음.

- 뉴스
- fact sheets
- 출판물
- 공장견학
- 소그룹 회의
-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1:1 미팅
- 정보교환 포럼
- 유료광고
- 인터넷 웹 사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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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⑴ 식품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원칙
◦ 천석조는 “Risk communication system 구축(2004)”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

션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① 대상자의 이해 
리스크 전달을 조직화하는데 있어 대상자들의 의도와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대상자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리스크 정보 전달에서는 관련된 모
든 집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

② 과학적인 전문가의 참여
과학적인 전문가는 리스크 평가자로서 리스크 평가의 개념과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③ 리스크 정보 전달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 확립
성공적인 리스크 정보 전달에서는 모든 관련 집단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유용
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됨. 이러한 전문성은 교육과 경
험에 의해 개발되어질 수 있음.

④ 신뢰성 있는 정보원
믿을 만한 곳으로부터의 정보는 그렇지 못한 곳으로부터의 정보보다 대중의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 대중에 의한 신뢰도는 위해의 본질·문화·사회 
경제적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서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내용과 그 접근법에 있어 개방 상태이어야 하며 시
기가 적절하여야 함. 시기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면 많은 논쟁이 
위해인자 그 자체보다도 “왜 좀더 빨리 위해를 말하지 않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임. 생략·왜곡·이기적인 진술은 장기적으로 신뢰성에 손상
을 입히게 됨.

⑤ 책임의 공유
국가·지역·지방의 규제 당국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정보 전달의 책임을 갖고 
있음. 대중들은 정부가 위해 인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주된 역할을 해주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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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있음. 이는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결정이 규제 혹은 자발적 조치와 관
련되어 있을 때 그러하며 정부 결정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는 더욱 
더 그러함.

⑥ 과학과 가치 판단의 구분
위해 인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는 사실(facts)과 가치(values)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 실제적으로 현재 알려진 사실 또는 고려되어지고 있거
나 수행된 리스크 과정에서의 결정된 불확실성을 보고하는 것이 유용함.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식품”이란 위해가 “0(zero)”인 식품을 의미한다고 여기
고 있지만, 위해가 “0(zero)”라는 것은 보통 얻어질 수 없는 것임. 실제로 
“안전한 식품”이란 필요한 만큼 안전한 식품을 의미함.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리스크 정보 전달에서는 중요함.

⑦ 투명성 확보
대중들이 리스크 분석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이 투명해야 함. 비 (예를 들어 기  정보나 자료)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관계는 존중하면서, 리스크 분석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관련 집단에 그 과정을 
공개하고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리스크 관리자·대중·관련 집단들 간의 
효과적인 양 방향 정보 전달은 리스크 관리의 핵심적 부분이면서 동시에 투명
성을 확보하는 열쇠가 됨.

⑧ 위해는 전체적으로 바라 본다
위해를 바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위해 인자를 담고 있는 기술이나 과
정과 관련된 효용의 관점에서 위해를 살펴보는 것임. 다른 방법은 문제가 되고 
있는 위해인자를 대중에게 좀더 친숙하게 위해 인자와 비교하는 것임. 그러나 
후자의 방법은 만약 문제가 되고 있는 위해 인자를 대중에게 좀더 만족스럽게 
고의로 선택하여 비교한 경우라면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⑵ 미국 EPA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7원칙
◦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1988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음의 7 

가지 기본원칙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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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을 파트너로서 받아들여 참가시킬 것
- 목표는 지식 있는 국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킨다거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
②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그 프로세스를 평가할 것

- 목표, 청중, 매체가 다르면 다른 행동이 필요함.
③ 국민들의 특정 불안에 귀를 기울일 것

- 국민은 잦은 통계나 상세한 사실보다 신용, 신뢰성, 능력, 공정함, 공감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됨.

④ 정직, 솔직함, 공명정대한 태도를 지닐 것
- 신용 및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한번 실추되면 이를 다시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사람 및 기관 등)과 협력할 것

- 조직간의 대립이나 의견 차이는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한층 곤란하게 
함.

⑥ 대중매체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응할 것
- 대중매체는 일반적으로 리스크 보다는 정치,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 

안전 보다는 위험에 관심을 나타냄.
⑦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할 것

- 메신저가 질병, 상해, 사망 등을 비극으로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노력을 
해서는 아니 됨. 국민은 리스크 정보를 이해하여도 행정과는 의견이 일치하
지 않을 수도 있음.

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절차

◦ 김광진(Introduction to Food Safety Risk Communication, 2005)에 따르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기초정보 → 예비 조사 및 협의 → 정보교
육과 배포 → 검토와 평가” 네 가지 절차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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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기초정보
↓

예비조사 및 협의
↓

정보교육과 배포
↓

검토와 평가

⑴ 제1단계 : 기초정보(background information)
◦ 식품과 관련된 공중보건의 잠재적 위험성 예상
◦ 위해(hazard)와 그 결과적 행동(반응)에 대한 대중의 인지 및 이해 판단
◦ 목표 청중들의 우려와 그들이 인지한 중요성에 대한 범위 설정
◦ 정보전달을 위한 최상의 채널 분석 및 이용

⑵ 제2단계 : 예비조사 및 협의(preparation and assembly)
◦ 위해결정, 모니터링 등에 대한 조사
◦ 공유된 가치 및 접근방법 확인(식별)
◦ 관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적(scientific) 관점 보다는 인간적인 면 강조
◦ 매체 발표를 통해 메시지를 충분히 관심 있게 만드는 보충자료로 사용

⑶ 제3단계 : 정보교육과 배포(dissemination and distribution)
◦ 대중매체 이용
◦ 의사교환 유지
◦ 다양한 방향에서의 리스크 전달
◦ 효율적 활동을 위해 대중이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함.
◦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효율적 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정보 및 건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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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⑷ 제4단계 : 검토와 평가(review and evaluation)
◦ 리스크 전달의 전략 평가
◦ 메시지의 분류 및 이해
◦ 리스크 분석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자료의 적절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리

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정보의 통합
◦ 리스크 관리의 원리와 용도에 대한 리스크 평가자와 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 효율적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

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법

◦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방법에 따라 결정됨. 가장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달할 내용 및 대상이 되는 청
중을 고려하여야 함.

◦ 미국 EPA는 메시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수단은 메시지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가
능하며, 메시지의 종류도 인쇄물, 시청각물, 전자매체, 특별이벤트, 새로운 아이템 
등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단

인쇄물 브로셔, 사설, 교육과정, fact sheet, 뉴스레터, 신문, 잡지, 포스
터, 호외, Q&A, 보충 유인물, 선전물

전자매체 케이블 TV 프로그램, 전시 및 거리 신문가판대, 고시, 비디오

특별이벤트 브리핑, 시민행사, 박람회, 페스티벌, 언론인터뷰, 일대일 미팅, 
기자회견, 공청회, 연설

새로운 아이템 현수막, 자동차 범퍼에 부착하는 광고스티커, 단추, 그림책, 자석, 
마우스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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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대상별 커뮤니케이션 방법
① 동료

◦ 뉴스 발표 및 fact sheet
◦ 현지시찰
◦ 의문과 관심사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
◦ 핫-라인(hot line)
◦ 신문기사

② 지역주민
◦ 지역 집회
◦ 신문기사 및 광고
◦ 라디오 및 TV의 토크쇼
◦ 전단 광고지
◦ 도서관에서의 영화, 비디오 상영 등
◦ 다이렉트 메일(direct mail)

③ 선출공무원, 오피니언리더, 환경활동가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잦은 전화통화
◦ fact sheet
◦ 방문
◦ 지역 집회에 초대
◦ 뉴스 발표
◦ 사전통지

④ 대중매체
◦ 대중매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에 중점을 둔 뉴스 발표
◦ 명료하며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fact sheet
◦ 현지방문
◦ 기자회견

⑵ 효과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
◦ 농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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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관계자가 다음 사항을 신속히 실현하는 것이 필요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
- 소비자등 관계자의 의문 등에 답하기 위한 상설창구 설치.
- 이해 관계자간의 수직 관계를 폐지하고 공동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임

함.
- 대책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다음 단계 목표를 제시하는 형태로 관계자와

의 대화를 실시.
- 정보공개 촉진과 미디어와의 협력관계 촉진을 도모함. 이를 위해 미디어와 평

소부터 의견교환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관계자와의 협의체를 설치하고 개별 테마마다 기본적인 논점을 추출하여 둠.

① 내용 
ⓐ 진실성

◦ 정확성
-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보(리스크 종류, 정도, 피해 크기 등)가 과학적으

로 정확한지 여부, 모순은 없는지, 리스크를 측정하거나 평가한 것은 누
구(어느 기관)인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 내용이 논리적, 시간적으로 일관될 것. 
- 테마를 명확하게 하며 전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실시.
◦ 개시(開示)

- 요구된 정보는 가능한 제공할 것. 단, 보안, 특허,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
보는 예외로 함.

-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제공. 리스크 정보는 먼저 
제공하는 것이 신뢰감을 높임.

◦ 은폐가 없을 것
- 정보발신자는 적당한 정보만이 아니라 상태가 나쁜 정보도 제공하며  

‘리스크는 리스크로서 정정당당하다’고 할 것. 공정함이 정보 입수자
에 대한 신뢰성 획득의 열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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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 것. 거짓말은 발각되며 발각된 후 원 상태로의 
회복은 어려움. 또한 그 당시까지 쌓은 신뢰성을 한번에 잃게 됨.

- 신속한 대응(quick response)이 중요. 발표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게 됨.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는 때
에는 조기에 회견을 실시하여 그 이유를 알리고 유예를 청하는 것이 바
람직함.

ⓑ 배려
◦ 평이함

- 일반인에게도 통할 수 있도록 설명은 쉽게 표현하며 알기 쉬운 비유도 
유효함.

- 리스크를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정확하게 과학적인 표현을 
하는 것과 결코 같지 않음.

◦ 존중
- 정보를 제공받는 측의 관심과 가치관에 따른 내용으로 할 것. 상대가 처

한 상황, 입장, 성격, 지식 등을 이해하여 단어를 선택할 것..
- 상대의 마음에 호소할 것. 정보를 제공받는 측의 의문과 불안에 호소하

는 단어가 간결한 표현으로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되면 정보를 제공
받는 측은 강한 감정적 공감을 나타냄

◦ 정보발송 기회
- 질문이나 의견 발언 기회를 주며, 구체적인 문의처 등을 명시하도록 함.

ⓒ 정보 관리
◦ 잘못된 정보를 흘린 경우는 반드시 지적할 것

- 정보를 제공받는 측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로 흘리는 
경우가 있음. 그 때는 반드시 오류를 지적하고 정정을 요구할 것.

◦ 양자택일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말 것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논해지는 대상은 많은 경우 불확정성으로 차 

있어 YES/NO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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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질문에는 답하지 말 것
- 불확정적인 상황이라도 자기본위의 가정을 방치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일

정한 방향으로 유도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음.
◦ 유도심문에 무심코 휘말리지 말 것
◦ 소문 등에 근거한 것에는 휘말리지 말 것

- 이러한 경우 질문자를 설득하는 형태로 가볍게 다루는 것이 좋음.

② 커뮤니케이션 표현
ⓐ 표현의 방법

◦ 큰 소리로 강력하고 명료하게 천천히 할 것
◦ 얼굴을 들어 상대와 시선을 맞출 것
◦ 상대에게 공감적인 태도를 취할 것
◦ 감정적으로 되지 말 것
◦ 복장은 청결하게 할 것
◦ 표현은 간결하게, 조건문의 잦은 사용이나 이중부정은 피할 것. 다만 중요

한 점은 반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할 것.
◦ 알지 못할 때는 속이지 말 것. 모르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알게 된 시점

에서 추가 설명을 할 것.
◦ 프리젠테이션은 논쟁이 아님. 목적은 상대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며 문제를 

이해하여 신뢰를 얻는 것,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는 측에게 도움이 되는 결
단을 지원하는 것. 상대에게 너무 이기려 하지 않으며 또한 너무 지지 않
고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조절할 것.

ⓑ 장(場)의 운영
◦ 한 번에 이야기하는 상대는 1인만으로 한정할 것

- 복수의 사람이 동시에 말을 걸었을 때는 다른 한편을 제어하여 기다리게 
할 것

◦ 주도권은 주권자가 잡을 것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함께 사고하는 장소이지만 커뮤니케이션 장(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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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도권은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갖도록 하여야 함.
◦ 회장에서는 벽을 뒤로하여 공간을 비우지 말 것

- 상대방이 배후에 있게 되면 불안감이 생겨 답을 하기 곤란하게 되는 경
우가 많음.

◦ 단상에 오르지 말 것
- 평면이 아닌 장소라면 오히려 상대를 단상에 오르게 하는 편이 좋음.

◦ 사전에 리허설을 실시함
- 거울을 향해 소리를 내면서 연습하는 것이 유효함.

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

⑴ 청중의 특성(audience characteristics)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청중은 다음 사항에 따라 특성 지

워지게 됨
- 주제와 정보에 대한 경험
-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
-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
-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해당 기관에 대한 태도
- 리스크 인지(perception)

개인이나 어떤 사회집단이 유해한 생활환경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 심리적 요소들(psychological factors)은 리스크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줌.

- 진실과 신뢰의 의지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accuracy), 전문적 지식
(expertise), 솔직함(openness), 선입관(bias), 공공복지를 위한 관심.

◦ 리스크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리스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덜 불안하고 덜 염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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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는                                           

관찰할 수 있다
노출정보가 알려져 있다
즉효가 있다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다
관리(제어)가 가능하다
합리적이다
쉽게 감소된다

⑵ 전달자의 특성(Messenger characteristics)
◦ 전달자의 특성은 청중이 위험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영향을 주게 됨
◦ 즉, ‘ⅰ) 전달자가 다양한 분야의 전달자인가? 즉 관계자와 비관계자인가? 

ⅱ) 잘 훈련된 전달자인가? ⅲ) 전달자가 신뢰성이 있는가?’에 따라 청중의 
위험정보 수용이 좌우됨.

⑶ 메시지의 특성(Message characteristics)
◦ ‘ⅰ) 위험정보가 얼마나 복잡한가? ⅱ) 메시지가 다른 것들과 분쟁의 여지가 

있는가? ⅲ) 비의도적으로 위험정보가 전달되는가?’와 같은 제공되는 메시지
의 특성은 위험정보의 인지(이해)에 영향을 주게 됨.

카. 이해관계자의 역할 등

◦ 식품의 안전을 고려할 때는 각각의 입장과 경험, 지식 등에 따라 관계자간의 리
스크 파악 방법이 크게 다름. 이러한 차이 발생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서로 이해
하는 노력으로 보다 나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리스크라 하더라도 화재와 지진이라는 리스크와 식중독 같은 리스크에는 해
석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또한 리스크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책
에 관련될 수 있는 비용과 인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가, 또는 수용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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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면서 관계자간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를 비롯하여 관계자간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로써 의무교육 수준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설명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일
반 시민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이해와 지식을 깊이 하고 자유롭게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반드시 관계자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지만 정보와 의견 교환을 누락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관계자 사이의 입장과 인식
의 괴리에서 생기는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기대하여야 함.

⑴ 관계자의 역할, 대처와 제휴
① 국가

◦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 정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용어집 등 기초적인 자료의 정비와 해당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의 작성, 제공 등이 필요함. 관계자와의 
긴 한 연락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의문과 질문에 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참가하기 쉬운 형태의 의견교환회(또는 토론회 등) 설정, 의견 조정, 
관계자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 방안 제시, 문제의 지적, 위험정보의 소
통, 상담창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시하는 것
이 필요함.

◦ 또한 리스크 평가기관, 리스크 관리기관과의 제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의 제휴를 확보하여 충분한 관계자의 의사소통을 도모함. 또한 이와 함께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조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 내
용, 소요 경비 및 시간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중요함.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과 가장 긴 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

응을 테마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함.
◦ 모든 주민이 문제를 이해하여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수, 과학적 지식,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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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건강상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유한 정보를 가능한 생활에 적합
한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며 또한 제공한 정보가 주민에게 어떻게 전
달되고 이해 되는가 등을 파악하고 제공정보의 재평가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을 도모해가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광역적인 식품유통과 정보전달의 다양성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한 지역의 정보가 다른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등
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 때문에 향후 
국가 기관과의 연락을 긴 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제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③ 식품관련 영업자
◦ 제조, 수입, 유통, 판매와 관계없이 식품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된다는 인식을 갖고 행동하며 관계자간의 제휴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 원인 식품안전 사건․사고 등의 경우 
법규상의 책임은 명확하지만 그 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또한 영업자 자신도 궁지로 몰아가는 사
태도 발생할 수 있음. 생산자를 비롯한 모든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안전 
관계자로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중요함.

◦ 기업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과학적 근거에 따른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명책임을 완수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리스크 대응의 경우 “피하지 않으며 숨기지 않고 솔직할 것”이라는 방침
을 결정하여 “피해자 구제, 피해 확산방지,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신속
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평상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사회와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고려할 것.

◦ 평소의 정보내용과 그 제공 자세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긴급 시 정보를 제
공하여도 제공 대상자는 이를 돌아보지 않음. 평상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적절하게 실시함으로써 긴급 시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하며 효과적인 실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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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되므로 자사 및 자사제품의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직과 인재, 시스템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 표시사항의 경우 식품포장업자와 제조업자간의 제휴 등 안전성면에서 식품
관련 영업자간의 제휴가 요구됨.

④ 소비자
◦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여 식품의 리스크 평가와 관리에 적절히  

참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과 의견 
표명이 가능한 자리와 기회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자가 어느 사건의 유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단체와 대학 등의 전문가들과 적극적
으로 정보와 의견 교환을 하는 것도 필요함.

◦ 생산자, 소매업자 등의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간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공유, 의견 교환을 실시하여 관계자간의 신뢰관계를 키워가는 
것이 “긴급 시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실시” 전제가 됨.

◦ 또한 매일 구입하는 물건도 왜 그 식품을 선택하는가를 인식하여 소비활동
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함.

⑤ 대중매체
◦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함. 특히 대중매체가 관계자 전체에게 신속하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제
공하는 역할의 정도는 매우 크다 할 것임. 또한 행정과 생산자, 기업 등으
로부터의 정보공개를 재촉할 수 있도록 취재하여 정보 수혜자에게 전달하
고 있는 것도 사실임.

◦ 그 한편으로 일부 미디어에서는 부적절한 보도가 이루어져 리스크 성질과 
크기에 비하여 과도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으므로 
미디어는 한층 과학적인 데이터와 통찰력에 기초한 보도가 요구됨.

◦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대중매
체는 사실에 기초하여 적시에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식품의 효능을 정확하
게 전달하는 것과 또한 소비자 등 정보 수혜자의 식품 선택 등 판단을 위
한 적절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됨. 또한 식품의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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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저널리스트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

⑥ 전문가
◦ 과학자와 연구자는 리스크 등에 대한 설명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과학

자,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참가
하며 또한 이를 개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알
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관련 학회와 학술단체는 소비자와 전문가 등이 문의를 하기 쉬운 형태의 
창구를 설치하여 평이한 설명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식
품의 리스크에 대해서 전문가간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그 배경과 근거를 
명시하여 다른 관계자의 이해를 돕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여러 국가와 국제학회, 타 분야의 학회가 식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 보고를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하여 보다 나은 국제협
력관계의 실현을 위한 공헌과 필요에 따라 전문가끼리의 의논을 공개하는 
등 과학적 의논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함. 식품의 리스크 분석 전문
가를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

⑵ 관계분야와의 제휴 
① 교육

◦ 식품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가 냉정하게 대응․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읽고 해석하기, 스스로 섭취하는 식
품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정보
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에 정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정보와 허위 정보
를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함.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정보 수혜자가 그 정보를 판별하는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식품관련 영업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교육 시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함. 

② 정보공개와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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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식품의 위해정보, 식품건강영향
평가와 관리조치에 대해서 정보 등의 공유가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정보에는 관계자 모두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함. 관계 당국
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보를 공개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되 단 개인의 
비 , 기업의 지적 재산권 등이 공개되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
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프라이버시와 지적 재산권
을 존중하면서 안전성에 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
도록 하여야 함.

③ 소문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
◦ 소비자가 건강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위 다이옥신 사건과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 소
비자, 소매업자 등이 과하게 우려하여 이 식품을 제공하고 있는 생산자, 제
조업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소문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그 피해가 어디까지 소문에 의한 것인
가를 특정 하는 것이 곤란하며 또한 어디까지가 소문인가에 대해서도 애매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안이하게 이용해서는 안됨. 그
러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기능을 하면 그 피해를 방지할 수 있
는지, 경감된 케이스도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향후 이 “소문피해”에 
대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과제로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소비자와의 접점이 되는 판매장은 안전제일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지만 
안전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매장에서 상품을 철거하도록 하
는 것은 관계자에게 옳지 않은 정보(소문)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음. 그 한
편으로는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식품을 계속하여 판매하는 것은 신용
을 크게 잃을 수도 있음. 과학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재빠르게 입수하는 방
법을 확립하는 등 이러한 문제를 줄여가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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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커뮤니케이터 양성 교육

⑴ 교육의 필요성
◦ 정보를 제공하는 측(커뮤니케이터)과 제공받는 측 모두 훈련이 중요하지만, 특히 

정보제공측은 상대의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하며 정
보전달(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정확하게 익히기 위한 훈련이 필요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할 때 커뮤니케이터는 확률사상의 전달 어려움을 이
해하는 능력과 정보 전달능력 이 두 가지 지식과 능력을 익숙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실천경험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훈련을 
위한 계획적인 양성․연수를 실천하여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양성에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배후
에 있는 사상과 가치관, 발송 정보의 내용과 정보전달의 기법 등에 대하여 강의
와 실습에 의한 연수뿐만이 아니라 양성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현장에
서 원활하게 활약할 수 있는 조직에 있어서의 규범형성이 반드시 필요함.  

⑵ 커뮤니케이터 양성 프로그램 구성
① 강의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배후에 있는 사상과 가치관에 대하여 실시
◦ 콘텐츠․프리젠테이션에 대하여 실시
◦ 리스크 분석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위치
◦ 전문가를 모으는 기술

② 실습
◦ 실습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되도록 함
◦ 콘텐츠 : 언론 발표용 원고 작성
◦ 프리젠테이션 : 언론 발표 role-playing

③ 실습 효과 유지 위한 규범 형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의 원활한 활약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및 규

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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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커뮤니케이터 양성 시 고려사항
◦ 정보를 제공하는 측과 받는 측의 훈련이 중요하지만, 특히 정보 제공측은 상대의 

입장에 서서 고려한다는 기본이 있어야 하며 정보전달 기법을 적확하게 익히기 
위한 훈련이 필요.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능력은 크게는 리스크라고 
하는 확률사상의 전달 어려움을 이해하는 능력과 정보전달 능력 이 두 가지 지식
과 능력을 익숙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 실천경험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에 대하여 이러한 훈련을 위한 계획적인 양성․연수를 실천하
여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양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배
후에 있는 사상과 가치관, 발송 정보의 내용과 정보전달의 기법 등에 대하여 강
의와 실습에 의한 연수뿐만이 아니라 양성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현장
에서 원활하게 활약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규범형성이 필수불가결함. 이 점을 
유념하여 연수와 조직 구성․규범 설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함. 

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효과 평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추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각각 
구성요소에 관하여 무엇이 잘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고려하여야 함.

◦ 효과 평가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각 부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적으로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함.
- 목표는 달성 되었는가
- 변화는 프로그램 실시 결과인가
-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 그 교훈을 학습할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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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의 평가(evaluation)작업은 커뮤니케이션 이외의 추가부분이 아니며 
커뮤니케이션 평가 계획의 수립은 평가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후 효과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리스크 전달의 효율성과 충돌(영향)을 결정하기 위함.
-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결과를 강조하기 위함.

◦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평가는 다음 표와 같이 그 목적과 유형에 따라 형태적 평가
(formative evaluation)와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구분할 수 있
음.

<표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효과 평가
형태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

유형
- 프로그램의 시작
-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줌
- 결과도출을 위한 토대 제공

- 프로그램의 끝
- 위해전달 목적(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을 충족 여부 결정

평가도구
- 문헌검토
- 매체(media) 내용 분석
- 청중의 조사(설문조사, 여론조사, 

특정그룹, 인터뷰, 관찰)
- 토론시간

- 매체(media) 내용 분석
- 청중의 조사
- 결과 보고
- 행사참석
- 사회적, 행동적, 경제적 지표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효과 평가 방법은 크게 여론조사, 언론모니터링 두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장단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무 매뉴얼”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음.

⑴ 여론조사
① 일대일 면접 조사(one-to-one interview)

◦ 가장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조사 방법.
◦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견, 태도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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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많은 비용과 장시간을 요함.
② 설문조사(survey)

◦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조사방법.
◦ 설문지의 표현방법, 구성은 물론 조사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편견이 작용할 소지 있음.
◦ 특정 이슈와 관련된 조사보다는 비교적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검증이나 

의견 등을 파악하는데 많이 사용.
※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 등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인 의견

교환회 등 실시 후 해당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측정 등을 목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개최 기획 전반 및 구성에 대하여
- 참가자 구성 및 모집 방법
- 설명내용 난이도에 대하여 : 의견교환회의 이해도․만족도 등의 경

우 설명 이해도, 의견교환 이해도, 의견교환회 만족도등을 평가함. 
또한, 의견교환회 참석 후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 평가함. 

- 슬라이드․자료․장소 등에 대하여
- 패널 토론 및 의견교환에 대하여
- 시간 배분에 대하여
- 사전 질문에 대한 회답에 대하여 

③ 온라인 조사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실시 가능.
◦ 표본 구성이 한정되어 대표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짐.
◦ 다양한 생각과 의견, 태도 등을 알아보고자 할 때 주로 사용.

④ 전화조사
◦ 가장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구할 수 있음.
◦ 갑작스러운 이슈나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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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휴대폰 조사 (mobile survey)
◦ 휴대폰 소지자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가장 신속하게 조사 가능.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표성 확보 용이함.

⑥ 패널조사(panel discussion)
◦ 대표성을 띤 오피니언 리더나 일반 국민 패널을 구성하여 자유토론이나 면

접, 전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의견이나 아이디어, 정보 등 입수.
◦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구성원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막기 위해 구성원의 

정기적 교체 필요.
◦ 주로 정책의견조사, 아이디어 탐색 등에 많이 활용.

⑵ 언론 모니터링
① 이슈 모니터링

◦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이슈들에 대한 언론 보도의 흐름이나 태도
를 파악.

◦ 커뮤니케이터가 해당기관의 정책이나 의사 결정에 대한 자문, 올바른 보도 
자료의 작성, 내용구성, 배포 등을 가능하게 함.

② 기회 모니터링
◦ 최근 매체의 숫자가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핫뉴스 보다는 소프트한 뉴

스, 고정칼럼, 인터뷰, 기획특집 등을 통한 홍보기회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보도자료, 배경자료 제공, 브리핑 등을 할 기회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
③ 보도결과 모니터링

◦ 배포한 보도 자료에 대한 보도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일목요연하게 정리․분
석.

◦ 언론보도 결과가 당초의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 수정 보완 가능.

하. 그 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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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전 고려사항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할 때에는 커뮤니케이션 상대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일본의 山田 友紀子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기 전 커뮤니케이션 대상자는 누구인지, 대상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언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누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동료인지 지역주민인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함.
- 대상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
- 어떻게 하여 당신이 원하는 정보와 타인이 갖고 있는 정보 모두를 얻는가?
- 언제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커뮤니케이션 대상

․ 동료 ․ 대중매체
․ 지역주민 ․ 규제관청
․ 선출공무원 ․ 환경활동가(분야에 따른 전문가)
․ 시민단체 ․ 청부업자
․ 의료제공자 ․ 기타

커뮤니케이션 대상 특징

․ 불안 ․ 지식 정도
․ 태도 ․ 의견
․ 관심 정도 ․ 관심을 갖게 된 이유
․ 관여 정도 ․ 관여 종류
․ 역사

◦ 일본 山田 友紀子가 제시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시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
과 같음.
- 정부․생산자․제조자는 소비자를 리스크 분석 파트너로 합류시킬 것.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상(소비자, 과학자, 제조자 등)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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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선택할 것.
-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님을 명심할 것.
-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것.
- 정직, 솔직하게 공개하며 또한 명료하게 할 것.
- 대중매체(보도기관)의 니즈(needs)에 맞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되 과학적 사

실은 왜곡하지 말 것.

◦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규정(rule)의 작성 전․후 가급적 자주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매스컴과의 인터뷰, 업계와 소비자와의 회합 등에 있어 실시할 것을 제
시함.
- rule 작성 전․중간․후 : 가능한 많이 실시
- 매스컴과의 인터뷰
- 전문적인 문서
- 업계와 소비자와의 회합
- 재판과 국회에서의 증언
- 검사
- 국제회의 등

◦ 한편, 山田 友紀子는 정보를 제공받는 측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인지된 리스크를 
실제 리스크 보다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함.

정보량 小 > 정보량 多
미지의 리스크(신기술 포함) > 이미 알고 있는 것

타인이 컨트롤 > 스스로 컨트롤
이익이 불분명 > 이익이 명확함
영향이 불공평 > 일률적인 영향(이익도 해당)
대규모의 피해 > 소규모의 피해

합성물질 > 자연에서 유래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높음 > 불확실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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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 “화학물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법 가이드(2001)”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대

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은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 두 가지로 나뉨.
- 화학물질의 리스크는 “0(제로)”가 될 수 있음.
- 대형 매스컴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음.
- 화학물질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화학적으로 상당히 해명됨.
- 학자는 객관적으로 리스크를 판단함.
- 일반시민은 과학적인 리스크를 이해할 수 없음.
- 정보를 제공하면 쓸데없는 불안을 불러일으킴.
-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이해를 받음.
-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짐.
- 정보제공과 설명회, 의견공모 등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임.

⑶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요소
◦ 청중에 대해 알 것 (Know the audience).
◦ 숙련된 전문가를 포함할 것 (Involve the scientific experts).
◦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문적 지식을 정립할 것 (Establish expertise in 

communication).
◦ 정보의 확실한 출처가 있을 것 (Be a credible source of information).
◦ 책임을 공유할 것 (Share responsibility).
◦ 지식과 가치판단을 구별할 것 (Differentiate between science and value 

judgments).
◦ 상호의 동의를 요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

(Provide ample opportunity for two-way communication).
◦ 여러 관점에서 리스크를 생각할 것 (Put the risk in perspective).

⑷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발생하기 쉬운 오류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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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건강에 관한 리스
크 커뮤니케이션 원리와 실제 입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
DO DON'T

특수용어 전문용어와 약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 비록 일부의 청중이라도 이해할 수 없을 용어를 사용하는 것
유머 유머를 사용할 때에는 메신저 자신을 대상으로 할 것 안전성, 건강,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

부정적인 주장 근거 없는 주장은 반복하지 말고 반박할 것 근거 없는 주장을 복창 또는 언급하는 것
부정적 이미지 어구 긍정적 또는 중립적인 어구를 사용할 것 정부수준 문제를 언급하는 것
말에 의지하는 것 중요사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각적 수단을 사용할 것 언어에 의지하는 것

기분 냉정을 지킬 것. 의문점과 주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긍정적인 것을 말할 것
감정적으로 되어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것

명료성 말하고 싶은 것을 명료하게 말하였는지를 자문해볼 것 스스로 이해했다고 믿어버리는 것

추상화 실례, 유사 사례를 들어 공통 이해를 구축할 것 -
단어 이외의 메시지

단어 이외 제공자가 발산하는 메시지에 민감할 것. 이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킬 것 
보디랭귀지, 회장에 있어 제공자의 위치 및 의복을 제공자의 이미지와 모순되게 하는 것 

공격 공격은 문제를 대상으로 할 것 공격을 사람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증 달성한 것,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할 것 지키지 못하는 약속, 최후까지 책임을 갖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
추측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보증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금전
건강, 안전, 환경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언급할 것. 공중위생에 대한 당신의 도의적인 의무는 재정적인 고려에 우선함

정보제공자의 염려의 예로서, 소비된 금전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

조직 소속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것(나, 우리) 큰 조직의 일원임을 전면에 나타내는 것
비난 문제해결의 분담 책임을 질 것 비난과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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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ON'T
off the record 이야기한 것 모두 공개기록의 일부로 볼 것 부가적인 주석을 더하거나 비 이야기를 하는 것

리스크/이익/비용 비교 리스크와 이익을 각각 커뮤니케이션으로 의논할 것 비용을 리스크의 정도로 결부시켜 의논하는 것
리스크의 비교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리스크 비교를 할 것 관계없는 리스크를 비교하는 것

건강리스크에 관한 숫자
리스크는 “0”~ 최악의 경우 추정치 사이에 있음을 강조할 것. 리스크에 관한 숫자보다도 국가 및 지방정부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거나 국민이 리스크에 관한 숫자를 이해할 것을 기대하는 것
숫자 실적, 경향, 달성할 것을 강조할 것 큰 부정적 숫자를 열거하거나 반복

전문적인 내용과 토론
당신의 발언을 공감, 필요로 하는 능력, 성실함, 헌신성 등에 집중시킬 것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을 한다거나 장시간에 걸쳐 전문적인 토론에 참가
설명시간 길이 설명시간은 최대 15분간으로 할 것 예정시간을 계획하지 않고 산만하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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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1. 국내 현황

◦ 최근 우리나라에도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기법의 도입에 따라 리스크 분석
의 구성요소인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리스크 분석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리스
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연구 등은 아직 미비한 실정임.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본과 같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하고 있지는 않지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비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공청회, 민원설명회 등은 
실제 운용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환경부 등
의 홈페이지를 기초로 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현황을 조사함.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⑴ 관련 조직 및 활동
◦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관리단에는 위해관리팀, 위해기준팀, 위해정보팀을 설

치하여 식품안전 위해의 분석, 관리, 정보의 분석․관리 및 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

◦ 유해물질관리단 위해정보팀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식품위해정보관
리 - 위해정보의 수집 및 분석, 공유”를 주 업무로 담당(직원 9명)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보
의 중요도․심각성․민감성․지역성․대상의 포괄성 등을 검토․분석․공유․DB화 하며 사
실 확인․평가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이슈화를 타진하는 과정”을 식품위해정보
관리라고 정의함.

◦ 최근(2006.10) 식약청 위해정보팀에서는 “식품 등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실무
매뉴얼”을 작성, 동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함.

◦ 동 매뉴얼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략적 이해와 식약청에 대한 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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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정리하여 커뮤니케이션 실현을 위한 전략 수
립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 시 중요한 커뮤니
케이터, 이해관계자 선정․분석, 효과적인 매체 선정 및 대중매체에 대한 전략 등
을 수록하여 필요시 활용하도록 함.

◦ 동 매뉴얼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일반 절차
-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 커뮤니케이터 지정, 대상, 임무, 자질
-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 목표설정,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내부 커뮤니케이션 : 위해대안의 검토 및 평가
- 외부 커뮤니케이션 : 이해관계자 선정, 분석, 매체 선택 및 이행, 대중매체
- 효과측정 : 여론조사, 모니터링 

⑵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는 생산에서 섭취에 이르는 식․의약품(농축수산물 포함) 

흐름 전반에 관한 범국가적 식․의약품 정보공유 및 부처간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
로써 식․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 국민 등 사용
자 중심의 일원화된 “식․의약품 종합 정보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시스템은 1단계 사업으로 2005년도에 식품안전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함.

◦ 그동안 각 부처별, 업무분야별로 부분적인 전산화 및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
으나 각 부처내 및 부처간 정보공유 및 정보 공동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해 요소 발견 시 체계적인 전파체계 부재, 과학적 위해도 평가를 위한 근거자
료 확보 미흡, 범정부적 차원의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 및 대국민 종합정보제공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다원화된 관리체계 하에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
해 식품안전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 공동 활용체계가 필요하였음.

◦ 동 시스템의 구축으로 관련부처 및 기관간 위해정보의 공유채널이 구축되어 식품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위해정보 평가” 및 “긴급대응” 등과 관련한 기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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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① 홈페이지를 기초로 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분석

◦ 식약청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일본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식약청의 일방적인 정보제공보다는 소비자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활동 중 양방향의 것을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관련 
메뉴는 다음과 같음.
- 정보공개> 행정예고
- 참여마당> 토론마당, 국민제안, 설문조사, e-정책포럼
- 알림마당> 알려드립니다, 민원설명회

ⓐ 정보공개

제공내용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
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

․ 해당 내용 중 “행정예고”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례로 볼 수 있음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식품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그림 3>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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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

제공내용

․ 식품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 행정예고 실시 식품관련 규정 예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등의 표시기준
-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 규정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식품등관능검사기준
-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업무 처리기준
- 소비자식품우생감시원 운영지침
-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등에 대한 기준 
․ 행정 예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
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식품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제·개정된 관련 규정은 첨부파일로 제공)

<그림 4>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제2장 연구 결과

- 55 -

ⓑ 참여마당

제공내용
․ 식품 전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민원인이 직접 정책에 참여가능 함 

․ 해당 내용 중 토론마당, 국민제안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 참여마당의 설문조사 및 e-정책포럼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활용실적이 없음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실명확인 후 식품전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한 각종 의
견 및 개선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개재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그림 5>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3

◦ 토론마당

제공내용
․ 식품 전반에 관한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함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 자유롭게 답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이 이루어짐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실명확인 후 식품전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한 각종 의
견 및 개선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개재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답 글을 올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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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4

◦ 국민제안

제공내용

․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내용, 개선 시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내용 작성

․ 게시된 제안에 대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제안에 관한 인지도
를 확인할 수 있음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실명확인 후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 등에 관한 각종 
의견 및 개선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개재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그림 7>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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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마당

제공내용
․ 식약청의 일반 행정 및 홍보사항 등을 공지
․ 식품관련 각종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 해당 내용 중 ‘알려드립니다’와 ‘민원설명회’코너가 리스크 커뮤니
케이션에 해당됨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식품관련 설명회 및 새소식 알림 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그림 8>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6
◦ 알려드립니다

- “알려드립니다”라는 메뉴 운영 자체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메뉴를 통하여 민원설명회, 식품안전열린포럼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공지함.

제공내용
․ 공지사항, 식약청 핫이슈, 새소식, 이달의 소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
약청 핫이슈 코너를 통하여 언론 및 소비자단체 보도 등에 대한 식약청 
입장과 향후 계획 등 설명

․ 그 외 공지사항 코너 등을 통하여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설명회, 
세미나 등 일정을 공지함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식품관련 세미나 등의 일정 공지 및 새소식 알림 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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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7

◦ 민원설명회
- 민원설명회 개최 계획 등 안내 공지는 하고 있으나 민원설명회 실시 후

에 대한 결과 및 해당 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아니함.

제공내용
․ 식품․의약품 등 관련법령, 규정 등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민원설명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 주로 사전 공지하는 형식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식품관련 민원설명회 개최 시

제공대상 ․ 관련기관 등 관계자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그림 10> KFDA,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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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프라인(off-line) 활동
◦ 식약청의 정책 담당자,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관련 정

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실질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인 
오프라인(off-line) 활동은 최근 다양화되고 있으며 운영 또한 활발함. 특
히 식품안전정보와 관련한 정보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이 주목 할만 하며 
그 외 정기적인 식품안전열린포럼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각종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규정 설명회 및 정책 설명회
- 식품안전열린포럼 
- 정보교류협의회
- 건기식 수요모임
- HACCP 기술지원 세미나
- 각종 식품안전 관련 워크숍

◦ 그러나, 각종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 실시 후 관련 결과 자료(회의록, 
발표자료, 결과요약, 참석자 명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일본과는 달리 식약청에서는 민원설명회 등의 발표 자료만을 일
부 제공하고 있음.

③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평가 사례
◦ 식약청의 “식품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무 매뉴얼”에서는 리스크 커

뮤니케이션의 효과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설문조사, 온라
인조사, 전화조사, 휴대폰조사, 패널조사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론조
사와 언론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함.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 중 온라인 조
사 방법을 이용하여 식약청의 식품관련 정보제공과 관련한 정보의 신뢰도, 
공정성, 이해도, 정보제공의 시기 적절성 등에 대하여 조사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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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식약청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평가 사례

<식품안전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식약청의 국민의식 설문조사 주요내용>
1. 귀하는 식약청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식약청은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3.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2006년 하반기 현재 식약청이 제공하는 식품관련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2006년 하반기 현재 식약청이 제공하는 식품관련 정보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2006년 하반기 현재 식약청이 제공하는 식품관련 정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2006년 하반기 현재 식약청이 제공하는 식품관련 정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2006년 하반기 현재 식약청이 적절한 시점에 식품관련 정

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귀하는 식품안전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 얻으십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경로 2개를 골라 주십시오)
9. 귀하가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얻을 때 주로 의존하는 언론매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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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은 농림부와 달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
고 해당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 최근 “식품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무 매뉴얼”을 작성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인 양방향의 의견교환의 기회로 식품안전열린포럼, 관

련 규정 설명회 및 정책 설명회 등을 활발히 실시함. 특히 관련 규정 설명회의 
경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효과 측정을 위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함.

나. 농림부

⑴ 관련 조직 및 활동
◦ 농림부는 농식품 관련 안전정보의 수집 및 공유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

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에서 
농식품 안전정보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경우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일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축산물 안전과 관련한 긴급 상황 시 신속히 관련 정보
를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위험 긴급대처요령”을 작성․운영하
고 있음. 

⑵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 특히 농림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2005년부터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써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의 공동 활용과 위험정보를 수집․전파, 환류 
하는 쌍방향의 위험 정보교환채널(Risk Communication Channel)을 구성, 농축
수산물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기반 마련”을 위하여 농림부, 해양수산부에 각
각 농축수산물 위험정보에 대한 수집, 평가, 분석, 축적, 보고, 배포(전달) 등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인 “위험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 개발하도록 
함.   

◦ 농축산물 안전정보 공동 활용 및 위험정보 관리시스템은 농축산물 안전정보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공동 활용을 위한 초기 DB 구축, 농축산물 위험정보의 수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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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포를 주축으로 하여 농림부의 향후 농림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향이나 
시스템 구축을 예견할 수 있을 것임. 

⑶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① 홈페이지를 기초로 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분석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동일하게 1차적으로 농림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농식
품 관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 사례 조사함. 홈페이지의 전체 메뉴 중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분류되는 메뉴는 다음과 같음.
- 국민 참여마당> 참여광장, 제안광장, 자유 토론방
- 정책포커스> FTA, 쌀 산업 보완대책, 맞춤형농정추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축산물브랜드 육성,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농촌복지 및 지역
개발, 새만금 간척사업, 친환경농업, 최근이슈

- 농림소식> 보도자료, 정책자료, 국회관련정보코너

ⓐ 국민 참여마당

제공내용
․ 농림부와 사이트 방문자들 사이의 의견공유 공간으로, 농정의 개선사항
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농업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며 자유로
운 의견을 개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내용중 참여광장, 제안광장, 자유토론방이 리스크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됨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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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참여광장

제공내용

․ 농정현안 등 특정주제에 대한 설문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
․ 하위메뉴로 정책포럼방, 지난포럼보기, 설문조사로 구성
․ 해당주제를 선택하면 토론에 참여가능하고 토론에 관한 의견은 모두에
게 공유되며 새로운 주제를 원할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 

․ 2006년 6월 26일자로 농림부 전자민원창구가 정부 전자민원 통합에 
따라 참여마당신문고 (www.epeople.go.kr)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서비스제공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농정현안 등에 관한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으며 새 토론주제를 제안할 수 있음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태 운영 

<그림 12>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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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광장

제공내용

․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꼈던 농업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
용

․ 실명확인 후 아래 내용에 따라 제안내용 작성이 가능함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향
- 기대효과

․ 2006년 6월 26일자로 농림부 전자민원창구가 정부 전자민원 통합에 
따라 참여마당신문고 (www.epeople.go.kr)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서비스제공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그림 13>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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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토론방

제공내용 ․ 농업관련정보 또는 기타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공간으로 활용
․ 실명확인 후 자유롭게 의견개재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해당 의견이 있을 시에 자유롭게 개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다수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그림 14>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4

ⓑ 정책포커스

제공내용

․ 농림부의 정책방향 및 목표, 주요 정책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
․ 정책포커스는 농림부의 정책방향 및 목표에 대한 설명과 현재 농림부의 
주요 정책인 FTA, 쌀 산업 보완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관한 상
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하단에 FAQ와 ‘관련자료’
를 링크시켜 사용자가 클릭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일방적 정보제공임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주요정책의 변경 시 해당 정보 변경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다수
제공형태 ․ 웹 페이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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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5

◦ FTA

제공내용
․ FTA의 개념과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
․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일방적 정보제공 수준이며 FTA 관련정
보 하단에 ‘FAQ’와 ‘관련자료’를 링크시켜 사용자가 클릭하여 확
인할 수 있도록 함

․ 하위메뉴에 FTA 관련 국내외 사이트 주소를 링크시켜 제공함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정책의 변경 시 해당 정보 변경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다수
제공형태 ․ 웹 페이지 형태

<그림 16>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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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소식

제공내용
․ 농림부의 새소식을 알리고 검색을 통해 확인한 포럼 등 운영 현황을 알
림

․ 해당내용 중 보도/해명자료, 정책 자료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됨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농림관련 포럼개최 및 새소식 등의 발생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다수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그림 17>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6

◦ 보도해명자료
-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검색 결과, 농림부 정책 등과 관련한 설명회를 실

시하고 있으나 농식품 안전과 관련한 것은 확인이 어려웠으며 설명회와 
관련한 별도의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지는 아니함. 또한 개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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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내용 ․ 농림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
․ 설명회 안내 정보는 별도의 형식이 아닌 일반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설명회 개최 예정 시 정보제공
제공대상 ․ 관련기관 등 관계자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 운영

<그림 18>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7

◦ 정책자료

제공내용
․ 일반자료에서는 농림업무 진행현황 및 농림관련 지침 및 자료를 제공하
고 농축산물 위생교육계획안내 및 농림관련 교육자료 등을 제공

․ 법령자료에서는 농림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에 과한 정보 제공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농림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정보제공 
            농축산물 위생교육 시행 및 교육자료 배포 시 정보제공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다수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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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농림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8

② 농식품 안전정보 서비스
◦ 최근 농림부에서는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농림부와 소식기관의 각종 시

책, 국내․외의 식품안전관련 이슈에 대한 정확한 평가자료, 바른 먹거리 선
택 방법 등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과 더불어 생산자, 
소비자, 정부관계자 등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참여공간을 마련함. 즉 본격
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림 20> 농림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9 (농식품 안전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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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프라인(off-line) 활동
◦ 농림부는 2005년 7월 식품과 관련된 위험정보교환에 대한 선행연구, 현재 

논의 동향, 향후 방향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체계
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행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
이션 연구회”를 설립함. 

◦ 동 연구회는 농림부 및 산하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
원 등), 농촌진흥청, 유관기관, 관련 정부부처, 민간연구소 및 대학, 비영리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 
리뷰 및 전파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행 기반 마련에 노력함. 

◦ 그 외 농림부 관련 정책 설명회 및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농식품과 
관련한 내용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며 또한 개최 후 관련 자료를 제공하
고 있지 아니함.

→ 농림부에는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마련되어 있
지는 않음.

→ 최근 웹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농식품 안전
정보 서비스”를 시작함.

→ 양방향의 의견교환의 기회인 농식품 관련 정책 설명회 및 포럼의 개최 현황은 저
조하나 농림부 및 산하기관 등이 주축이 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구회를 설립
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행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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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부

⑴ 관련 조직 및 활동
◦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등 환경 분야에서 가장 먼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도입

되었기 때문에 식품 등 안전관리 기관이 아닌 환경부에 대해서도 리스크 커뮤니
케이션 활동을 조사함

◦ 환경부 홈페이지 조직도 및 주 업무 내용을 조사한 결과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
남. 

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① 홈페이지를 기초로 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분석

◦ 환경부 또한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정보제공보다는 소비자 및 관
계자 등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활동 즉 양 방향적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공지·공고
- 참여마당> 장관과의 대화, 국민제안, 환경정책 토론방

◦ 한편,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의 직접
적 사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 환경부에서는 설명회가 의견 수렴을 위한 방
법 보다는 단어 그대로의 정책 설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여겨져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정보제공 형태를 확인함.

ⓐ 알림마당

제공내용
․ 환경부 관련 동향을 알리고 환경정책에 관한 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하
여 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

․ 해당 내용 중 보도·해명자료와 공지·공고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과 관
련됨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환경부 새소식을 알리거나 워크숍 및 설명회 개최 시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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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해명자료

제공내용
․ 환경부가 배포하는 보도 및 해명자료로 환경부 정책 등을 알리며 언론 
및 소비자단체 보도 등에 대한 환경부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

․ 환경 정책에 관한 각종 공청회, 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환경 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최안내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① 환경 관련 정책의 변경 및 각종 보도 자료에 대한 환경
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시 ② 환경관련 워크숍, 설명회 및 각종 교육프
로그램 개최 시, 환경 보도에 대한 환경부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시 

제공대상 ․ 관련기관 등 관계자

제공형태
․ 워크숍, 설명회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최 등의 안내 정보는 별도의 
형식이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됨

․ 게시판 형식 운영

<그림 21>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공지·공고
제공내용 ․ 환경관련 회의, 세미나, 설명회, 각종 대회 등 제공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회의, 세미나, 설명회 등 사전공지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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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 참여마당

제공내용
․ 환경관련 의견을 개진하며,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해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활용

․ 해당 내용중 장관과의 대화, 자유게시판, 국민제안, 환경정책토론방, 환
경 커뮤니티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회의, 세미나, 설명회 등 사전공지.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

◦ 장관과의 대화

제공내용
․ 환경부와 관련된 각종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장관과 직접 대
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내용 공개

․ 환경정책에 관한 제안이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 등을 제시하
면 환경부의 입장 등을 회신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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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3

◦ 자유게시판

제공내용
․ 해당내용 중 자유발언대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됨
․ 환경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
는 정보를 개재할 수 있음

․ 참여자 상호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

<그림 24>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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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

제공내용
․ 불편을 느끼는 제도나 보다 나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제안을 받아 창
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화 및 예산절
감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

․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의 답글이 회신되며, 정부시책 마련 시 참
고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

<그림 25>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5

◦ 환경정책토론방

제공내용

․ 환경정책토론방은 포럼과 설문조사로 구성되며 환경 정책에 관한 의견
을 교환할 수 있는 참여토론의 장으로 활용됨

․ 포럼은 환경부가 포럼주제와 그 주제에 관한 전반적 현황을 제시하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찬성, 반대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현재 환경정책토론방이 참여마당신문고로 통합 운영됨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가입 회원만 이용가능
제공형태 ․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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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6

◦ 환경 커뮤니티
제공내용 ․ 민간환경단체 커뮤니티 및 일선공무원의 현장경험을 제도개선으로 연결

하고자 운영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제공대상 ․ 환경커뮤니티 회원만 이용가능
제공형태 -  

<그림 27> 환경부, 홈페이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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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프라인(off-line) 활동
◦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를 작성, 업체에서 이를 근

거로 기업환경보고서를 작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외적으로 이해
관계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여기서 환경보고
서란, 일정기간마다 기업의 환경관련 활동과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는 매체로서 기업의 환경관련 방침이나 성과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
하는 의사소통 수단임.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환경보고서의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절차의 참고는 식품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절차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1단계 : 환경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 2단계 : 이해관계자 설정

설문조사, 워크숍, 시장조사, 공개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등을 이용하여 환
경보고서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와 이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내용을 분석

□ 3단계 : 환경영향 및 환경성과 분석
사업 활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환경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노력의 성과를 분석

□ 4단계 : 환경정보 공개항목의 개발
환경영향 및 환경성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고 기업 상황
에 적합한 환경정보 공개항목을 개발함

□ 5단계 : 환경정보 공개방법 개발
환경정보 공개항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개방법
을 개발함

□ 6단계 : 측정 및 평가
데이터 수집(collecting), 조합(collating), 분석(analysing) 등을 통하여 환경
정보 공개항목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함

□ 7단계 : 환경정보 공개내용 검증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검증 등을 통하여 환경정보의 특성을 갖추었는지 확
인함

□ 8단계 : 발간․배포 및 피드백(feed back)
환경보고서를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정보내용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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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화학물질 등의 안전 및 환경 정책등에 대한 공개 토론회와 포럼 등
을 개최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식약청, 농림부 등과 같이 개최 결과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아니함.

→ 환경부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조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나 홈페이
지를 통한 정보제공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해관계자의 양방향 의사소통인 정책설
명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커뮤니케이션의 관련 자료의 
적극적 제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함.

→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를 작성하여 관련 기업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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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현황

◦ 김영민의 “식품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의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대중을 교육시키는 것이었으나 과학적인 근거
만으로는 대중을 위한 효율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없고 정책의 효율성
을 얻기 힘들어 최근에는 그 목적이 점차 위험상담(risk consultation)으로 변화
하고 있음.

◦ 즉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은 그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참여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
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임.

가. 일본

◦ 일본에서는 원자력이나 환경 중 화학물질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리스크 커뮤니케
이션에 관한 대응이 선행되었지만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역
사는 짧아 양방향의 의견교환 등이 시작되었을 뿐임.

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전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식품 분야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는 
공적 기관에서의 정보 공개와 그에 대응하는 보도, 소비자의 이해라고 하는 일방
적인 단방향의 흐름이 주가 되었음. 또한 일부 심의회와 public comment 등의 
기회에 소비자 대표가 시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역방향의 
정보․의견 흐름은 한정되었음.

◦ 2001년 9월10일에 일본에서 BSE가 의심되는 소가 발견된 이후 식품안전행정 
구조를 대폭 변경하게 됨.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서 “BSE문
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보고서(2002년4월)”에서는 첫번째는 소비자의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으로는 리스크 분석기법의 도입을 제시함. 
이 보고 등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 행정기관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생산단계를 관장하는 농림수산성과 식품위생을 관장하는 후생노동성의 제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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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
- 전문가와 행정기관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행정과 과학 사이에 정보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상호신뢰가 확립되어 있
지 않음.

- 행정기관의 정확한 정보개시와 투명성 확보가 불충분 
BSE 발생 시 감염 소의 처리정보를 잘못 전달한 것 외에 과거 경위와 정책내
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였음.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해서도 주
의가 부족하였음.

- 정확하고 알기 쉬운 보도 부족 
위험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보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음. 매스미
디어 관계자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소비자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지원부족
소비자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과 표시
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 관계자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문제점을 발견한 때 통보 등 신속하면서 적절한 초동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음.

◦ 2003년7월에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어 식품안전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이들 
새로운 법률제도와 행정조직에 따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
도가 설립됨. 

⑵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① 관계 법률의 규정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행정에 리스크 분석법 도입을 추진하게 됨. 
구체적으로는 식품건강영향평가(리스크 평가)의 실시, 식품건강영향평가에 
기초한 시책의 책정(리스크 관리), 동법 제13조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음. 이것은 일본 정부의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
책 전체에 걸쳐 적용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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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식품안전기본법 제11조(식품건강영향평가 실시), 제12조(국민식생활 
등을 고려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시책의 책정), 제13조(정
보 및 의견교환의 촉진)

제11조(식품건강영향평가 실시) 식품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책정함에 있어서 사람의 건
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요인이나 상태로서,  식품
에 포함되거나 식품이 담겨질 우려가 있는 것이 섭취됨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식품건강영향평가> 라 한다)가 각 시책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다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당해 시책 내용으로 보아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명확하게 필요하지 않을 때.
  ②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분명할 때. 
  ③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서, 미리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할 틈이 없을 때.
2. 전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식품건강영향평가가 행해져야 한다.
3. 전 2항의 식품건강영향평가는 그 시점에서 도달되어 있는 수준의 과학적 지견에 근거해

서, 객관적이고 중립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제12조 (국민식생활 등을 고려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시책의 책정) 식품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식품을 섭취함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상황과 기타 사정을 고려
함과 동시에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건강영향평가가 행하여졌을 때
에는 그 결과에 의거해서 책정되어야 한다.

제13조 (정보 및 의견교환의 촉진) 식품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책 책정에 국민의견을 반영하되 그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
책에 관한 정보제공, 당해 시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부여 기타 관계자 상호간 정보 
및 의견교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또한 식품안전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 교

환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것” 및 “관계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식품의 안전
성 확보에 관한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에 관한 사무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명기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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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2가지 규정이 마련됨. 한 

가지는 규격․기준과 감시지도계획의 책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고 널
리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구하도록 함. 또 다른 하나는 정기적으로 식
품위생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을 공표하여 그 시책에 대해서 널리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구하도록 함. 그 운용은 관계부성의 제휴아래 실시하
게 되어 있음.

제64조  후생노동대신은 제6조제2호 단서(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정하려는 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판매금지를 하려는 때,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하려고 하는 때, 제9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려는 
때,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정하려는 때, 제11조제
1항(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기준 또는 규
격을 정하려는 때,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 밝혀
진 물질 또는 사람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양을 정하려는 때, 제18조제1항(제62조제1
항 및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기준 또는 규격을 정하려는 
때, 제19조제1항(제62조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해 기준을 정
하려는 때,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 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취지, 내용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리 국
민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미리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 제한은 없다.

② 도도부현지사등은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도부현등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을 정하거
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취지, 내용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리 국민의 의
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에 지체 없이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
하는 것으로 한다.

제65조  후생노동대신 및 도도부현지사 등은 식품위생에 관한 시책에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
을 반영하고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의 교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시책의 
실시상황을 공표하는 한편 당해 시책에 대해서 널리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
면 안된다.

② 각 부성의 실시상황
◦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및 농림수산성이 제휴하여 2003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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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위원회, 간담회 등의 원칙공개, 식품영향평가와 
이에 기초한 관리시책에 관하여 일반으로부터의 의견, 정보의 모집, 의견교
환회 등의 개최, 관계자의 상담창구의 설치, 각종 모니터 설치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관계자의 노력에 따라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식품안전성 
관계 정보의 개시(開示), 설명, 전달 등 정보유통의 면에서는 일정의 개선
이 나타나고 있음.

③ 지방공공단체의 실시상황
◦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지역의 주민과 사

업자에게 있어 가까운 전국 도도부현, 시정촌(市町村)에서도  식품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해 새로이 조직 및 협의체 등이 구축되어 식품의 안전에 대하
여 참가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 대부분은 각 지자체의 행정, 소비자, 식품관련 사업자, 학식 경험자, 미
디어 등 식품의 관계자로 이루어진 협의기관을 설립하여 기본방침과 행동
계획 등을 작성하고 개별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것임.

◦ 각 지자체에서도 농림수산부국, 식품위생부국, 환경부국, 생활환경부국 등
의 제휴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개혁이 이루어지는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
음.

◦ 그 사례를 살펴보면, 1,200만 도민의 동경도에서는 1990년12월에 “동경
도에 있어서 식품안전확보대책에 관련된 기본방침(1999년4월2일 개정)”
이 책정되어 “① 도민 의향 시책에 반영 ② 정보의 수집제공과 보급계발 
추진 ③ 소비자와 생산․제조자등과의 상호이해 촉진”이 시책 추진 방향으
로 제시됨. 

◦ 이 방침에 따라서 1990년부터 도민의 상담사업 충실, 정보지 “생활 위
생” 발행, “생활 위생 세미나” 개최, “음식과 거주지 위생 코너” 개
설, “동경도 식품보건 간담회” 설치 등 사업을 전개하고 1997년부터 인
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을 개시함. 또한 2003년도부터는 ① 식품안전정보
평가위원회 설치 ② 인터넷을 이용한 식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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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식품안전 Net forum"개설 ③ 많은 도민이 한 장소에 모여 정보교
환을 하는 자리로서 “食의 안전도민 포럼” 개최라는 새로운 노력을 시도
하고 있음.

◦ 그 외 도부현(道府縣), 시정촌(市町村)에 있어서도 식품안전관계부서간의 
연락체제 정비, 관련조례의 제정, 기본방침, 행동계획의 책정, 조사심의기
관의 설치, 관계단체와의 연락회의 설치 등이 차례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에
서도 식품안전행정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계속 갖춰지고 있음.

⑶ 식품안전위원회
① 전문조사회 발족

◦ 2003년7월에 내각부에 설치된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의 리스크 평가에 관
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수행 이외에 관계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게 됨.

◦ 이를 위해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커뮤
니케이션 개선을 위해 조사회의를 실시하는 전문조사회를 발족시킴. 

◦ 식품안전위원회는 의견교환회 등을 개최하여 리스크 분석의 견해에 기초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의 기본에 대해여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등 이와 같은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앞으로 생산, 유통, 소비, 행정, 전문가 등의 식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당사자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의 소재와 해결방향, 의문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것에 보다 노력하여  국가가 이루어야 할 정
책 방향 모색에 주력함.

◦ 구체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양성과 훈련, 소비자 
와 그 외에 관계자의 질문에 응하는 창구 설치, 행정 각 부문과의 제휴, 문
제의 지적과 대책 입안을 위한 관계자의 참여, 정보와 의견 교환 강화, 미
디어와의 협력 촉진, 식품의 리스크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를 관계자가 의논
하는 기회 마련 등을 목표로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서는 식품안전위원회
와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언, 다양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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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에의 적극적인 참가와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각 전문조사회가 
실시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지원, 국내외 실시 사례 조사, 소개 등에 
주력하는 것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는 지금까지 반세기간 동안 주로 리스크 
개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국가가 새로이 시작한 시책에 대해서 설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었음. 앞으로는 생산, 유
통, 소비, 행정, 전문가등의 관계자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의 
소재와 해결방향, 의문점에 대해서 무엇을 리스크로 파악하고 어떻게 커뮤
니케이션을 하면 좋은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것에 주력하여 
식품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가 이루어야 할 일의 방향을 찾는 것을 목
표로 함.

◦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갖고 관계
자가 노력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로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을 
제시함.
- 식품안전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언
- 다양한 의견교환회 등에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 회원의 적극

적 참가
- 행정, 식품관련 사업자, 소비자, 미디어, 교육관계자 등의 관계자 등과 

수시로 직접 의견교환을 실시
- 관계된 전문조사회 등과 제휴하여 관계자간의 의견 차이가 큰 안건(농

약, 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안전성에 대해서 관계자의 인지 격차
가 큰 분야를 포함), 관계자간에 이해가 부족한 안건 등에 대해서 리스
크 커뮤니케이션을 계획적으로 실시

-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 소위 “소문피해”의 원인규명과 방지 방법 개발
- 국제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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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안전위원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의

견교환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또한 “식품안전모니터”코너에서는 
앙케이트 조사결과 및 식품안전 모니터로부터의 보고도 함께 제공함.  

<그림 28>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또한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의견교환회를 실시하
고 홈페이지에서는 개최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

제공내용

․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식품안전행정 전체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등에 대한 개최 안내 정보를 제공

․ 의견교환회 개최 안내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
- 개최목적
- 개최일시 및 장소, 
- 주최기관
- 참가자 신청 방법
- 의견교환회 테마 등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신규 의견교환회 개최 예정시마다 수시 제공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비정형
․ 웹 페이지(html)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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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제공내용

․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식품안전행정 전체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등에 대한 개최 결과 정보를 제공

․ 의견교환회 개최 결과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
- 의견교환회 주제
- 배포자료 : 배포자료를 PDF 화일 형태로 제공
- 행정 출석자 : 행정기관 참석자 명단
- 의견교환회 의사록
- 참고자료 등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신규 의견교환회 개최 예정시마다 수시 제공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비정형
․ 웹 페이지(html)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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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3

③ 식품안전위원회가 제시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법 
◦ 식품안전위원회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상황 점검 결과로서 커뮤니케

이션 방법 및 매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 및 방향을 제시함.

ⓐ 커뮤니케이션 매체
◦ 관계자가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견교환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식품안전 모니터의 앙케이트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의견교환회
개최를 권장함.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교환도 양방향성을 확보한 정보․의견 
교환으로서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의견교환회에 출석이 곤란한 원거리 사람들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자와의 양방향성 정보․의견 교환 방법에 대해서도 한층 더 검토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또한 식품안전위원회의 “食의 안전 다이얼” 
등은 주로 관계자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상담창구로서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어떠한 위해요인을 평가하여야 하는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가 등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채널로서 이용하는 것도 검토
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함. 특히 교육․의료․복지관계자 등과의 제휴를 견고
히 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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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 지적함.
ⓑ 의견교환회

◦ 의견교환회는 새로운 제도의 설명 등 설명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형태로 실시하고 개별, 구체적인 안건에 대하여 의논하
는 경우는 전원이 발언․참가할 수 있는 소수의 회합 형태로 실시할 것을 권
장함. 또한 과제에 따라서는 전문가, 소비자, 식품관련사업자, 미디어 등으
로부터 극히 소수의 사람이 참가하여 집중적으로 의논하여 논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으로 제시함.

ⓒ 전문가의 양성과 기술 향상
◦ 국가를 중심으로 각 관계자는 최신 과학성과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

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커뮤니
케이션 기술의 전체적인 향상에 노력할 것을 지적함.

◦ 전문가 양성 등과 관련한 사례로서, 농림수산성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의 기본을 이해하고 실천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2002년8월부터 소
비․안전국의 간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수와 세미
나를 7회 실시함.

ⓓ 조사연구의 충실
◦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식(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 
각국의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비교, 리스크 커뮤니케
이션의 평가방법의 개발 등의 분야에서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생산자, 유통관계자, 소비자 등의 관계자가 자기 방어할 수 없는 리스
크의 존재를 아는 경우 또는 미지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경우, 사람들이 어
떠한 반응(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면서 실증적인 
조사연구의 필요성도 지적함.

ⓔ 국제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조류 인플루엔자와 미국에서의 BSE 발견과 소고기 수입정지의 사례를 통

하여 본 결과 여러 국가와의 적절한 제휴와 대화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
적함. 일본에서는 리스크 분석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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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교환을 하면서 국제기관에서의 의논 상황과 타 국가의 식품 안전성에 관
한 정보를 일본 내 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성의 홈페이지 충실
과 설명회, 의견교환회의 개최 등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함.

⑷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2003년5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같은 해 8월부터 이를 시행함. 이에 따라 행정담당자, 소비자, 
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모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의견교환회의 실시 등 리스
크커뮤니케이션에 힘쓰고 있음.

① 리스크분석 도입 배경
◦ 앞서 “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 발생에 따라 설치된 “BSE 문제에 관한 조사
검토위원회” 보고에서 향후 식품안전행정 기본으로서 “식품의 안전성 확
보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의 제정
과 조직체제의 정비, 기존 관계법규의 발본적인 재검토를 하여 리스크 분
석법의 채용을 시작으로 한 식품안전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됨.

◦ 그 후 “식품안전행정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는 본 보고에 대해서도 
검토되어 향후 식품안전행정 기본으로서, 

ⅰ)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식품안전행정에 리스크분석법을 도
입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평가를 하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ⅱ) 소비자확보를 기본으로 한 포괄적인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로서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과 관련법에 대해서 개정을 결정함

◦ 이 결정에 따라 2003년5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식품위생법등 관
계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 8월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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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생노동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 후생노동성에서는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과 제휴하여 소비자, 

사업자 등 관계자와의 의견교환회 개최와 관계부성에서 실시하는 의견교환
회에 참가를 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과거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되지 않도록 정보제공 상대가 이해하기 쉬
운 정보의 제공과 의견 모집 등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실현에 노력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음.
- 의견교환회 개최 (관계부성과 공동개최)
- 정부홍보에 의한 정보 발송
-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 갱신

입수 정보가 매우 어렵다는 등의 앙케이트 조사 지적 등에 따라 후생노
동성 홈페이지 톱(top)에 “식품안전정보” 배너를 신설, 페이지의 디자
인을 수정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용, 사업자용 정보의 충실 등 보다 보
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홈페이지를 목표로 버전 업(version up)함.

- 기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적인 실시 
규제 설정 또는 개폐에 관련된 의견제출 절차(즉 public comment)나 
심의회 공개, 정보공개 등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기존의 리스크커뮤
니케이션을 꾸준히 실시.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운영계획 및 평가
◦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운영계획 및 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지하고 있음. 2005년도 사업계획 
및 그 평가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2006년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의 분야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양성”을 주 사업계획으로 수립한 점에 주
목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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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계획

□ 의견교환회
-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교환회를 개최함.

․ 현지시찰(예 : 검역소)을 포함한 의견교환회
․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농약 positive list 제도, BSE 관련 문제, 건강식품 

등을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와 농림수산성 개최 의견교환회에도 적극적 참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획하는 의견교환회 등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참가하도록 노력함.
□ 홈페이지

- 어린이 대상 사이트의 게재내용 충실을 도모하며, 게재내용을 배우기 쉽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을 도모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양성 연수
- 현행 연수사업을 활용하여 후생노동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함.
□ 관계행정기관등과의 제휴․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등과의 교류 촉진

- 관계부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연락회의 (정례) 등을 통하여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등 관계행정기관과 긴 한 제휴를 추구하면서 리
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함.

- 의견교환회 개최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제
휴를 추진함.

- 요청에 따라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등과 의견교환회와 간담회 등 가능한 적
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관계 단체등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노력함.

□ public comment 등 실시
- 규제 설정 또는 개폐와 관련한 의견 제출절차(소위 public  comment)와 심

의회 공개, 정보공개 등을 착실하게 실시함
□ 기타

- 식품안전회에서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상의하기 위한 기법” 심
의 상황을 토대로 필요한 대응을 도모함.

- 학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자료 작성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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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후생노동성 2005년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운영계획과 실시결과
사업계획 실시결과

의견교환회 등
ꋫ의견교환회에 대해서는 당 성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연간 10회~12회 정도를 
개최하는 외에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와 농
림수산성에 의한 의견교환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함

ꋫ본성에 의한 의견교환회 외에 지방후생국에 
의한 의견교환회가 실시될 예정임

․ 2005년4월~2006년3월 실적(3월13일 현재)
후생노동성(본성) 기획 의견교환회 등 총 28회

․ 지방후생국 기획 의견교환회 등 총 6회
․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농림수산성 기획 의견교

환회 등 총28회 

(개최 형식)
․ 소비자, 식품등사업자, 보도관계자, 행정담당자
등 특히 참가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참가자를 
모집

․ 모집규모는 대략 200~300인정도
․ 전반은 테마에 관한 설명, 후반은 패널 토론 및 
의견교환으로 하는 형식으로 실시

․ 기본적으로 테마 설명 전에 ‘리스크 커뮤니케
이션’에 대해서 기초적 설명을 실시

① 기본테마 (전국각지에서 개최)
지금까지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의견교환회 설
문조사와 식품안전모니터 앙케이트 조사
(2005년9월)등에 따르면 ‘잔류농약’과 
‘수입식품’에 국민의 강한 관심이 집중되며 
또한 2006년5월부터는 ‘잔류농약등에 관한 
positive list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
에 금년도는 ‘수입식품의 안전대책과 잔류농
약 등 positive list제도의 도입’을 기본 테
마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견교환회를 실시
함

총 8회 개최 (예정 포함)

② 개별테마 (각각 1~2회 개최)
․ 오염물질(수은, 카드뮴)
․ 식품첨가물
․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임산부에 어패류 섭취와 수은에 관한 주의사항
에 대한 의견교환회」 2회 실시
「수입식품의 안전확보에 관한 의견교환회」(수
입식품감시지도계획) 2회 실시

상기 외에 필요에 따라 BSE 문제 등의 테마를 
추가하여 실시하기로 함

「미국산 소고기의 리스크 관리조치에 관한 의견
교환회」
전국 9개소에서 실시
「미국 캐나다산 소고기등 대응에 대한 설명회」
전국 9개소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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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현행 홈페이지 게재내용 개선
○ 가능한 알기 쉬운 게재 내용으로 하는 등 
개선을 도모함

․ press release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홈페이지
에 개재

․ 필요에 따라 경위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페이지 
작성(BSE(수입 재개 시))

․ 필요에 따라 press release와 동시에 Q&A 공
표

2. 「KIDS PAGE」(가칭) 작성
○ 어린이가 이해하고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삽

화 등을 이용한 어린이용 식품안전에 관한 
홈페이지 작성에 노력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페이지 작성 중
  (항목 : 식품안전기본, 식중독 예방)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양성 연수
1. 도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습득을 목적

으로 한 양성연수 실시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 食에 관한 리스크커뮤
니케이션 진행 방법에 관한 연구」(후생노동과
학연구사업)에 있어 연구반회의에 참가(해외 초
빙강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프로그램 
실천)(식품안전부 6명)

2. 지방자치단체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 현행 연수사업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기

법 등 습득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추가
하여 실시

․ 지방자치단체 직원 리스크 분석 연수
농림수산성이 기획한 연수사업에 참가

․ 보건의료과학원 식품위생관리코스 리스크 커뮤
니케이션 연수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감시원(약50인)에 대하
여 연수(2일간) 실시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제휴 및 소비자단체와의 교류 촉진
1. 관계행정기관과의 제휴
○ 관계부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연락

회의(정례)등을 통하여 내각부 식품안전위원
회, 농림수산성 등 관계행정기관과의 긴 한 
제휴를 도모하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 4개 부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관 연락회의
(월2회 정도 개최)에 있어 식품안전위원회, 농
림수산성, 환경성과 의견교환

․ 각 부성 기획 의견교환회 등 참가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후생국과의 제휴
○ 의견교환회 개최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후생국과의 제휴
를 추진함

․ 후생노동성기 기획하는 의견교환회 등에 대해서 
지방후생국, 지방자치단체의 참획을 받으면서 
실시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심포지엄 등에 대해서 요
청이 있으면 가능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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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단체등과의 교류 촉진
○ 요청에 따라 소비자단체등이 실시하는 

의견교환회와 간담회 등에 가능한 적극
적으로 참가하는 등 소비자단체와의 일
상적인 의사소통에 노력

․ 소비자단체가 기획하는 정보교환에 참가

public comment 등 실시
○ 규제 설정 또는 개폐에 관한 의견 제출

절차(소위 ‘public comment')와 심의
회 공개, 정보공개 등 실시

․ public comment 모집 23건
(2005년4월~2006년2월까지 의견 모집한 
건수)

․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및 동 
각 부회를 원칙 공개로 실시

기타
․ 팜플릿 작성을 통한 정보 제공
「가공식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표시」(가공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 소개)
「건강증진법의 식품광고규제」(허위과대광

고 등 금지규정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해설

「영리하게 선택, 건강 만들기 위한 식품 표
시」(소위 건강식품 표시제도에 대하여 소
개)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대처」(후생노동성 
식품안전행정 노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

․ 영상자료 작성

ⓑ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현황
◦ 후생노동성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며 동 메뉴 

중 “식품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마련하여 후생노동성(의약
식품국 식품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커뮤니케
이션 방법, 실시상황 등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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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일본 후생노동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후생노동성은 소비자등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의견교환회, 
public comment,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발송, 정부홍보 등에 의한 정보
발송, 연구회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꼽을 수 있는 의견교환회에 대하여 살펴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의견교환회 실시 현황
-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식품안전행

정 전체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잔류농약 positive list 등의 개별과제
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를 실시함.

- 의견교환회 실시 공지 :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의견교환회 실시 안
내 공지 자료를 통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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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내용

․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식품안전행
정 전체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잔류농약 positive list등 개별 과제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개최 안내 정보를 제공

․ 의견교환회 개최 안내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
- 개최목적
- 개최일시 및 장소, 
- 회의내용
- 참가자 신청 방법
- 의견교환회 언론 공개 여부 : 언론사 신청 방법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신규 의견교환회 개최 예정시마다 수시 제공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비정형
․ 웹 페이지(html) 형태

- 의견교환회 개최결과 :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의견교환회 개최결과 
제공 자료를 통하여 분석함.

제공내용

․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식품안전행
정 전체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잔류농약 positive list등 개별 과제를 
테마로 한 의견교환회 개최 결과 정보를 제공

․ 의견교환회 개최 결과 제공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
- 의견교환회 주제  
- 배포자료 : 배포자료를 PDF 파일 형태로 제공
- 행정 출석자 : 행정기관 참석자 명단
- 의견교환회 의사록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의견교환회 개최 시 마다 수시 제공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비정형
․ 웹 페이지(html)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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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일본 후생노동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③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결과 분석
ⓐ 사례분석

◦ 후생노동성 “식(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보고서
(2005년3월)에서는 병원성 대장균 O157 집단 식중독 사건에 대한 당시 
후생성의 대응에 대하여 crisis communication 입장에서 고찰함.

◦ 사건 개요
- 1996년 여름 오사카부(大阪府) 사카이시(堺市)에서 발생한 병원성 대장

균 O157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건에 관하여 후생성(당시)으로부터 원
인 식자재 가능성을 지적받은 무순 생산농가 및 무순협회 등이 “근거 
없는 공표에 의해 매상이 격감하였다”고 도쿄와 오사카에서 국가에 배
상을 요구하는 2가지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04년12월14일에 최고재
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져 국가의 책임이 확정되기에 이름.

- 본 건은 실제로 위해가 발생한 후에 있어 정보의 전달(crisis 
communication)의 기본자세를 묻는 것으로 행정에 의한 정보공개의 
기본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검토 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한 사
례로 판단하여 동 연구회에서는 “crisis communication의 기본”이라
는 입장에서 고찰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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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동 연구회에서 제기된 주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정보공개
에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음. 위기상황에서의 신속
한 정보제공이라는 기본 방침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crisis 
management차원에서 crisis communication이 제 몫을 발휘하기 위해
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였음. 또한 대중매체의 특성 
파악과 정부부처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교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
함. 

□ 전반적인 고찰
◦ 결판에 있어서는 공표의 긴급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당시를 되

돌아보면 신선식료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신속한 공표가 강력하게 요구되어 긴급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 피해 확대로 인해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 이번 사법재판을 받아 행정이 
정보제공에 소극적으로 되지 않기를 바람.

◦ 신속한 정보제공이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임.

◦ 사건의 경험은 향후 대응에서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임. 이번 사건을 통하여 
행정기관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의 수신자가 무엇을 이미지화 하는
지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생각함.

□ crisis communication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고찰
◦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 등의 정보공개는 전체적인 crisis management중에

서 적절하게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안됨. 즉 crisis를 management 하는 경
우 crisis management팀 내에서 전문가를 정리하여 잘 다루는 기술이 필
요하지만, O157 사건의 경우 각각의 전문가는 존재하였지만 이를 정리, 통
솔하는 기술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함.

◦ 보고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보아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문제는 
정보의 전달방법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함. 매스컴 특성을 파악한 후 발표를 
해야 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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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 과정에서 매스컴의 특성도 고려하여 추론이라는 것을 좀더 강조하는 
등 좀더 정중한 준비에 따른 발표를 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지적함.

◦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본 건의 공표에 있어서 역학적 추론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역학적 추론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확률로, 특정 업자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보고서 조사결과는 어디까지나 역학적 추론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반
복하여 강조했어야만 함.

◦ 확률론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철저히 알기 쉽
도록 설명하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국민을 향한 crisis communication의 기본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도 있
지만 대신과 같이 영향력이 큰 중요인물에게 올바르게 ‘이해 받는다’라
고 하는 현 상황에서 crisis communication에서도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
음. 또한 국민의 대부분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에 대한 효과적인 crisis communication도 중요함. 또한 정부 
부처간에 어떠한 crisis communication을 하고 있는지 상호 콘텐츠를 검
토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후 인식변화
◦ 후생노동성 “식(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구회”의 

2005년도 사업평가 자료에 따르면, 의견교환회나 설명회 등 참가 후 참가
자의 인식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견교환회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의 목적이 소비자 등 관계자의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연한 불안감 등을 갖는 소비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
서 주목할 만함.

◦ 의견교환 후 참가자의 인식변화 예는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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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입식품 안전대책 관련 의견교환회 참가 후 인식변화
의견교환회 참가 전 의견교환회 참가 후

안심하고 있었음 140
(16.1%)

안심감이 커짐 56 (40.0%)
변화 없음 81 (57.9%)
불안감이 커짐 0 (0.0%)
무응답 3 (2.1%)

뭐라 말할 수 없음 543
(62.3%)

안심감이 커짐 98 (18.0%)
변화 없음 414 (76.2%)
불안감이 커짐 11 (2.0%)
무응답 20 (3.7%)

불안하였다 189
(21.7%)

안심감이 커짐 45 (23.8%)
변화 없음 102 (54.0%)
불안감이 커짐 33 (17.5%)
무응답 9 (4.8%)

<표 6> 잔류농약 등 positive list제도 관련 의견교환회 참가 후 인식변화
의견교환회 참가 전 의견교환회 참가 후

안심하고 있었음 136
(15.7%)

안심감이 커짐 71 (52.2%)
변화 없음 52 (38.2%)
불안감이 커짐 4 (2.9%)
무응답 9 (6.6%)

뭐라 말할 수 없음 543
(62.8%)

안심감이 커짐 118 (21.7%)
변화 없음 393 (72.4%)
불안감이 커짐 23 (4.2%)
무응답 9 (1.7%)

불안하였다 185
(21.4%)

안심감이 커짐 26 (14.1%)
변화 없음 101 (54.6%)
불안감이 커짐 51 (27.6%)
무응답 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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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농림수산성
◦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소비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심의회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
- 농림수산대신과 소비자 등의 관계자와의 의견교환회, 간담회 개최
- 지방 농정국에 있어서 의견교환회 등의 프로그램 실시
- 홈페이지나 메일 매거진을 통한 정보 제공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은 총무과, 소비․안전정책과, 국제기준과, 표시․규격과, 농
산안전관리과, 축수산안전관리과, 동물위생과, 식물방역과, 소비자정보관으로 구
성되었으며 이중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소비자담당관”
임. 소비자담당관의 주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획반 : 기획, 조정, 서무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반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
- 소비자 상담반 : 소비자상담실, ‘소비자의 방’ 기획․운영
- 식육(食育)추진반 : 식육 추진, 식생활 지침․식사밸런스 가이드 보급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 농장부터 식탁까지 리스크 관리의 철저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식품표시의 적정화로 소비자에 올바른 정보의 전달․제공
- 가축과 농작물의 질병이나 해충의 만연 방지에 의한 식품의 안전 공급
- 소비자를 시작으로 한 관계자와의 정보․의견 교환과 시책 반영
- 바람직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식육(食育)의 추진

① 농림수산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메뉴를 별도로 

마련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 후생노동성과 같이 의견교환회, 소비자등과
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그 외에 인터넷 앙케이트 조사인 안전․안심 모니
터조사, 식료품 소비모니터 조사결과 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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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본 농림수산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의견교환회 실시 현황
- 의견교환회 실시 공지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의견교

환회 실시 정보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공내용

․ “식품안전성에 관한 의견교환회(식품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와 
“기타 테마에 관한 의견교환회” 개최 안내 정보를 제공

․ 의견교환회 개최 공고 제공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
- 개요  
- 개최일시 및 장소
- 주최기관
- 참석 행정기관
- 참석자 신청방법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의견교환회 개최 시 마다 수시 제공
제공대상 ․ 소비자, 사업자 등 관계자 

제공형태 ․ 비정형
․ 웹 페이지(html) 형태

- 의견교환회 개최결과 제공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의
견교환회 실시 정보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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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내용

․ “식품안전성에 관한 의견교환회(식품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와 
“기타 테마에 관한 의견교환회” 개최 결과 정보를 제공

․ 의견교환회 개최 결과 제공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
- 의견교환회 주제  
- 배포자료 : 배포자료를 PDF 파일 형태로 제공
- 행정 출석자 : 행정기관 참석자 명단
- 의견교환회 의사록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 의견교환회 개최 시 마다 수시 제공
제공대상 ․ 소비자, 사업자 등 관계자

제공형태 ․ 비정형
․ 웹 페이지(html) 형태

<그림 34> 일본 농림수산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2

② 농림수산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평가 사례
◦ 농림수산성에서는 농림수산성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제

공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안전․안심 모니터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함.

◦ 2005년11월 “식품의 안전성과 행정의 정보제공에 대한 의식파악”을 목
적으로 안전․안심 모니터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례 결과
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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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이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
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4%,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
다’46%,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2%,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3%임.

- 또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행정기관의 정보제공 사업에서 향후 계속 진
행하였으면 바라는 것은 ‘기자 발표에 의한 신문․텔레비전 등 보도를 
통한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이 73%, ‘의견교환회나 설명회 등의 개
최’ 38%, ‘웹 사이트 충실’ 53%, ‘메일 매거진 발송’ 23%, ‘팸
플릿이나 홍보잡지 충실’ 43%, ‘소비자 상담창구 설치’ 42% 이었
음.

◦ 또한 2005년8월 “식품안전에 관한 의견교환회에 대한 인상과 요구사항 
파악”을 목적으로 안전․안심 모니터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
함.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의견교환화에 관

하여 참가 경험 유무를 질문하였더니 ‘참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12%, ‘흥미는 있지만 참가경험이 없다’70%, ‘흥미가 없어 참가경험
이 없다’ 18% 이었음.

- 의견교환회에 대한 이미지로서 ‘지식이 없으면 질문과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65%,  ‘행정기관이나 전문가가 질문에 답해준
다’36%, ‘식품안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참가하기 어렵다’라
는 응답이 32% 이었음.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식품안전에 관한 행사 중 어떠한 행사라면 참가하
겠느냐는 질문에 ‘식품안전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행사’이라
는 응답이 76%, ‘부담 없이 질문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행사’ 55%, 
‘전문적인 논의를 들을 수 있는 행사’23% 이었음.  

⑹ 식품 이외 분야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현황
① 원자력 분야
ⓐ 실시 목적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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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민과의 대화를 
도모함.

ⓑ 실시주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실시 방법

◦ 국민과의 직접 대화의 장 활용
- 지방 원자력안전 심포지엄
- 공개청취, 공개토론회
- 안전 목표에 관한 패널 토론회
- HLW 안전조사 워크숍 개최
- 방사선영향에 관한 토론회

◦ public comment
- 우라늄․플라토늄 혼합산화물연료 가공시설에 대한 가상적인 임계사고 평

가에 대하여
- 사용제 연료 중간저장시설에 있어 금속제 건식 카스구와 그 수용물의 장

기 건전성에 대하여
- 안전심사지침의 체계화에 대하여
- 1차 행정청으로부터의 자문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 답신에 대한 의

견모집
- 고수준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개요 조사 지구선정단계에 있어서 고려하

여야 할 환경요건에 대해서
- 핵연료 사용시설(조사제 연료 및 재료 취급시설)에 있어 clearance 

level에 대하여
◦ 원자력안전위원회 HP 등에서의 정보제공

-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
- 심사 지침류
- 원자력안전백서
- 지방원자력안전심포지엄 관련자료
- 정책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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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학물질 분야
ⓐ 실시 목적․배경

◦ ‘특정 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 파악 및 관리에 관한 법률(PRTR
법)’ 제정(1999년)에 있어 환경리스크 관리에 관한 정책결정에 대한 사
회적인 합의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기본계획(2000년 재평가)에 따라 추진함.

◦ 2001년2월에는 ‘21세기 “환경국가”만들기 회의’가 내각총리대신 주
관으로 개최됨.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기업, 행정 등 책무에 대하여 논의됨. 그 중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환
경리스크 저감을 위한 국민적 참가에 의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됨. 

ⓑ 실시주최 : 환경성, 일본화학회, 일본화학공업협회
ⓒ 실시 방법

◦ 환경성
-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폭로에 관한 정보 충실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국민에 대한 제공 (데이터베이스 정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양성(지자체직원용 ‘화학물

질 행정연수’)
- PRTR정보 공표
- 홍보활동과 환경교육 추진 (사례수집, ‘PRTR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기 

위한 시민 가이드라인’ 작성)
◦ 일본화학회 (사업자) 

- 화학물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법 검토위원회 시작
(1997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사업자용, 행정용, 시민단체
용 등) 작성)

◦ 일본화학공업협회 (사업자)
- ‘사업자용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검토
- 1997년판 사업자용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작성․검토
- 1999년도판 가이드(신판) (범용성 높은 사업자용 가이드로 개정)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양성 연수강좌 실시 (1999년11월,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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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일본은 식품안전위원회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를 비롯하여 후생노동
성 및 농림수산성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는 조직(기구 또는 팀 등) 및 
인력을 설치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연간 사업계획 및 실시결과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를 통하여 제공하며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와 관련된 모든 자료(배포 자
료, 회의록 공개 등 일체)를 커뮤니케이션 실시 후 제공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양성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요 요소로 간주하
여 관련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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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연합

⑴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경보체계(RASFF)
◦ 유럽연합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경보체계(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이하 RASFF)는 “General Food Law EC No 178/2002”제50조
의 규정에 따라 유럽회원국(EU + EFTA/EEA), 집행위원회 및 유럽식품안전청
(EFSA)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설립됨.

◦ RASFF체계에 따라 각 회원국은 식품 및 사료로 인한 인체의 건강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입수 시 즉시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
으며, 이를 받은 집행위원회는 다시 다른 유럽 회원국에 송부하여 회원국간 정보
를 공유하도록 함. 또한 집행위원회는 동 결과를 정리하여 매주 홈페이지에 공개
함.

◦ 다른 법률을 침범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회원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즉시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여 시장에 유통 중인 식품 또는 

사료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거나, 철회 ‧ 회수 등의 조치
-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식품 또는 사료를 

자율적이든 강제적이든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특정 조치를 강요하는 모든 권
고사항 및 협의

- 유럽연합으로 수입 시 인체의 건강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수입거
부

◦ 동 보고서는 2005년도에 RASFF에 보고된 정보들, 특히 통보건수, 통보국가, 관
련국가, 제품 및 관련 위해요인 등을 정리한 것임. 동 보고서에서 통보건수가 많
다고 해서 그 국가의 위생상태가 나쁘다고 혼동할 수 있으나, 통보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회원국간 정보교환 체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함. 또한 제3국
과 관련된 통보건수와 회원국에서 통보된 건수와 비교해서는 안되는데, 제3국의 
경우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당시에만 통보되지만, 유럽국 안에서는 전체의 유통체
계에 관련된 모든 것이 통보되기 때문임.

◦ RASFF안의 정보들은 경계통보(Alert Notification)와 정보통보(Information 
Notification)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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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FF 정보 구분

경계통보(Alert notification)
◦ 경계통보는 위해한 식품 및 사료가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어 회수 등의 즉각

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는 회원국이 문제를 발견하고 철
수/회수 등 관련조치를 시작할 때 통보됨. 이는 네트워크상의 다른 회원국들
이 관련된 제품이 자국의 시장으로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경계 통보된 대상 제품은 철수되거나 철수 중에 있게 됨. 회원국들은 필요한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해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자국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정보통보(Information notification)
◦ 정보통보는 위해가 되는 식품이 아직 시장에 판매되지 않아 즉각적인 조치

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대개 수입당시에 검사되어 수입 거부된 식품 및 
사료임.

◦ 정보 통보된 대상 제품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상태임

◦ 두 가지 통보 모두 제품의 원산지, 추가 분석결과, 관련된 서류들, 조치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후속통보가 보내짐. 이들 후속통보는 “추가 정보통보
(additional information notification)”로 분류되어 관리됨.

참고통보(News Notifications)
◦ “경계통보”나 “정보통보”로 회원국에 의해 교환되지 않은 식품 또는 사

료의 안전성에 대한 모든 정보는 회원국에서 식품/사료 안전관리에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참고통보”로 제공될 수 있음.

◦ RASFF 체계에 통보되더라도 집행위원회가 정한 통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RASFF에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음. 이
런 경우 통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되도록 추가 정보 등을 제출
하여야 함.

◦ 반대로 통보한 국가에서 정보가 근거가 없거나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
는 경우 통보된 사항을 철회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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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전 달 을 위 한 FLOW  - CHART

네 트 워 크 구 성 원 으 로 부 터 의 정 보

유 럽 위 원 회 평 가

뉴 스 경 보 정 보

공 고 사 항 정 리

관 련 제 3 국 가 에

정 보 전 달

네 트 워 크 전 달

회 원 국 으 로 부 터 의

피 드 백

통 계 보 고 EFSA로 부 터

피 드 백

회 원 국 국 경 검 사 게 시
유 럽 식 품 안 전 국

(EFSA)

<그림 35> EU의 RASFF 정보전달 흐름도

<그림 36> EU의 RASFF Weekly Overview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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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경우 모든 지역 행정기관(검역소)은 보건에 직․간접적인 위험을 갖는 모
은 수입 거부상품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RASFF 통지서식을 이용하여 지역별 
행정기관을 경유, 식품규격청(Food Standard Agency)의 식품사고부(Food 
Incident Branch)에 제공함. 식품규격청 식품사고부는 이러한 위해정보를 유럽
위원회에 발송하며 유럽위원회는 RASFF 흐름도와 같이 RASFF 네트워크 구성
원에게 전달함

국 경 검 역 소국 경국 경 검 역 소검 역 소지 역 별 규 제 기 관
(Loca l authorities)

지 역 별지 역 별 규 제 기 관규 제 기 관
(Loca l authorities)(Loca l authorities)

영 국 식 품 규 격 청 (Food S tandard  Agency)
식 품 사 고 부 (Food Inc iden t B ranch)

영 국영 국 식 품 규 격 청식 품 규 격 청 (Food S tandard  Agency)(Food  S tandard  Agency)
식 품 사 고 부식 품 사 고 부 (Food Inc iden t B ranch)(Food Inc ident B ranch)

유 럽 위 원 회 (EC)
(European Com m iss ion)

유 럽 위 원 회유 럽 위 원 회 (EC)(EC)
(European Com m iss ion)(European Com m iss ion) RASFF네 트 워 크RASFFRASFF 네 트 워 크네 트 워 크

수 입 거 부
상 품 정 보

수 입 거 부
상 품 정 보

식 품 /사 료
위 해 정 보

식 품 /사 료
위 해 정 보

※ RASFF no tifica tion fo rm  이 용

<그림 37> 영국의 RASFF 체계

⑵ 영국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영국은 BSE(광우병) 문제 등으로 실추된 식품안전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2000년에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이라는 국가조직을 새로 
설치함.

◦ 동 조직은 식품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와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를 담당함. FSA는 ① 소비자를 제일로 생각할 것 ② 투명하
고 접근 가능한 기관이 될 것 ③ 독립된 목소리를 가진 기관이 될 것 등 3가지
를 조직의 기본이념으로 함. 

◦ 상기와 같은 기본 이념에 따라 소비자가 식품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마련함. 또한 위원장 Sir John Kreb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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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함.
- FSA 공개위원회 공개 : 식품, 위생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실시에 대해 검

토하는 동 위원회는 제한 없이 사전 신청으로 방청 가능하며 또한 웹 사이트
에서도 실시간으로 회의를 중계함. 

- 홈페이지 :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정
리․제공함. 위생, 식품표시, 안전한 조리방법 등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가 총 망
라되어 있음. 매월 130건 이상의 질문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며 이에 대해 각 
전문가들이 최신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회답함. 

- 상기와 같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시도 결과,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원으로
서 FSA의 신뢰성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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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 위험정보 공개의 선진국인 미국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점을 일찍부터 깨닫고 사회 과학, 자연 과학의 전문가 이외에 연방, 지방의 
의지 결정 기관, 산업계, 매스컴, 환경 단체 등의 관계자를 모아서 리스크 정보 
전달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검토함. 그 결과 과거의 리스크 정보 전달은 전문
가로부터 비전문가로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 이해되어 정보 발신자의 의도가 받
아들여지는 것으로 성공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현재는 관계자간에 리스크에 관
한 정보(유리한 정보, 불리한 정보 포함)를 교환,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
여 리스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협력해 나가는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
음. 

◦ 미국의 경우 각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물리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음.

⑴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 미 FDA의 홈페이지 메뉴 조사 결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리스크 커

뮤니케이션” 코너를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함.
◦ 그러나, JIFSAN(The Joint Institute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은 1996년 4월 FDA와 University of Maryland (UM)가 협력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에 관한 연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리스크 평가(Risk assenssment),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리
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함. 

◦ 한편 FDA는 수산물, 과일, 야채, 그리고 고기 및 가금류, 알류가 아닌 제품
(Seafood, Fruit, Vegetables, & other Non-Meat Food Products)에 한하여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FDA's Consumer Complaint Coordinators(소비자 불만
사항 조정자)와 바로 연결되어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짐.

◦ 그 외에 기타 관련 규정이나 규칙에 관한 사항은 FDA Dockets Management 
Comment Online에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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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내용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백신(Vaccines), 수혈, 동물사료, 화장품 등에 
관한 연방정부의 여러 규칙들의 협의 사항(Dockets)을 웹 페이지에 
10-60일간 공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받음

․ 공개되는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함(Docket Information)
- 협의사항 번호 & 주제(Docket Number & Title)
- 관련 법령(Action)
- 의견 수렴 기간(Comment Period End Date)
- 내용 요약(Summary) 혹은 Keyword
- 협의 사항의 전문(pdf 파일로 첨부) 제공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보통 10-60일간 웹 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시로 받음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비정형(비공개형)
․ 웹 페이지(html) 형태

<그림 38> 미국 FDA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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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농무부(USDA)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 USDA 또한 별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하지는 아니

함.
◦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서 농축산물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축산물관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도
하고 있음. 농무부 홈페이지 “Food Safety" 코너에서는 식품의 취급, 회수, 방
사선조사, 식인성 질병 등에 관한 정보 및 관련 기관 정보를 제공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함. 
USDA는 안전에 관한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USDA Meat & Poultry Hotline과 
바로 연결되어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며, 기타 각종 협의 사항, 규정, 회수
(Recall) 등에서 식품 안전(Food Safety)에 관한 사항은 모두 "Ask Karen"에
서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공내용

․ 여자 연구원을 캐릭터로 한 식품 안전, 위생에 관한 모든 질문에 자동 
응답하는 시스템(automated response system)

․ Ask Karen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같음.
- 질문하는 방법(Asking Questions)
- 질문의 예시(Sample Questions)
- 질문의 종류(Question Categories): 고기, 가금류 및 알류에 관한 

안전성, 제조, 식인성 질환 예방 등에 관한 모든 질문을 다루며, 특
히 식품첨가물, 쇠고기, 돼지고기, 알레르기, 햄, 닭, 환경호르몬물질, 
냉동, 냉장 방법 등 약 108개의 질문 분류체계가 있음 

- USDA Meat & Poultry Hotline과의 연결방법
정보 발생주기 ․ 비정기적: 자동화된 응답시스템으로 수시로 update함

제공대상 ․ 소비자 및 관계사업자 등 불특정

제공형태 ․ 비정형
․ 웹 페이지(html) 형태



제2장 연구 결과

- 117 -

<그림 39> 미국 USDA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1

◦ 한편 USDA는 “USDA Employee Services”에 “Communication, 
Communicating for Results" 과정을 두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학
습할 수 있도록 함. 본 프로그램에서는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명확
하게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 
등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들을 교육하며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음.

-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 Barriers (커뮤니케이션의 장벽)
-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 Listening (듣는 커뮤니케이션) 
(과거 2001년에는 Risk Communication & public involvement과정을 운영하
였음)

<그림 40> 미국 USDA Employe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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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현황 문제점

가. 전담 조직 부재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험정보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인 “위해정보
팀(9명)”을 마련하였으나 농림부는 이에 해당하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없
음.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에서 농산물 등과 관련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에 관
한 업무를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인력은 타 업무와 겸직 상태임.

◦ 결국 전담조직 및 인력의 부재로 일본 후생노동성과 같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은 원활히 수행하기에 곤란함.

나. 타 부처와의 제휴 EH는 협조체계 부족

◦ 식품안전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가적 또는 총체적 식품안전관리
를 위해서 타 기관과의 긴 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임. 

◦ 그러나 최근 식품안전과 관련한 몇 가지 사건(예 : 수산물에서의 말라카이트 그
린 검출)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부처간의 책임 전가 및 정보교류 부족, 협조체
계 미비로 관련 사건의 해결 및 대응이 효과성과 효율성이 충분치 못하였음.

다. 정보 공유 부족

◦ 농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농림부 내부 및 타 기관과의 긴 한 협조체계가 
필요함. 이러한 협조체계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나 
아직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지 못하였음.

◦ 특히 유해물질에 관련된 정보의 공유는 식품사고의 효과적 대처뿐만 아니라 국가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 타 국가와의 유해물질 협력․협상에 있어서 기본적 요소
임. 그러나 이들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설정에 관여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과 위해
평가 정보, 연구조사 결과, 모니터링 결과, 지도․점검 등과 같은 상시 정보의 교
환․교류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또한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의견수렴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지도․점검 결과의 발표, 법령개정시의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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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임.
◦ 전담인력, 전담조직, 타 기관과의 제휴 등을 일본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7> 한국과 일본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현황 비교
한    국 일    본

전담조직
식약청 : 위해정보팀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농림부 : 없음(소비안전과 담당)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소비자담당관

전문인력
식약청 및 농림부 모두 별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
음

후생노동성 : 리스크 커뮤니케
이션 연간 사업계획에서 “리
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양
성 연수”가  주 사업내용으로 
포함 

타 부처와 제휴

기관 단독의 리스크 커뮤니케
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나 식약
청․농림부 공동 주최의 활동은 
전무함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 공동 주최 의견
교환회 등 실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 의
견교환회 등 실시 

식품 등의 리스크 및 안전 사
건․사고 발생시 기관 간 커뮤니
케이션 미비 

식품안전위원회이 관계행정기
관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관리
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에 대해서도 조정을 실시 → 
부처간 제휴 실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후 처리

일부 주제에 대해서만 관련 자
료(배포자료) 일부 제공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모두 리스크 커뮤
니케이션 실시 후 관련자료 일
체(배포자료, 회의록, 참석자 
설문조사 결과 등)를 홈페이지
를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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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 관리 체계 미흡

◦ 농식품 등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서는 농산물 및 그 가
공품,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안전관리에 관련한 농림부(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포함)의 업무를 통하여 생성되는 기본 정보의 관리 및 축적을 평상시 관리할 필
요가 있음. 2005년도부터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아직 완료
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처 내 생성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일상 정보 외에 위기 상황 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정보교환, 정보 확
산․배포 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부족함.

마. 정보 제공기법 미숙

◦ 위험정보의 제공에 관련된 문제점은 농식품의 안전정보 제공에 국한된 것은 아
님.

◦ 그동안 위험정보 제공 방식이나 기법은 식품안전 문제가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
적인 이슈가 될 경우 관련 행정 당국과 전문가들은 관련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
과 피해발생 가능성에 근거하여 국민을 설득, 안심시키려 함. 즉 정보를 제공받
는 상대인 소비자의 수준, 소비자의 인식․편견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만을 전하여 소비자 불안 및 사회적 문제의 진정 및 해결이 어려
움. 

◦ 리스크와 같이 전문적인 사안을 다룰 때 전문가 집단이 전문정보나 과학적 데이
터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비전문가이면서 대중심리를 갖는 소비자들이 올
바른 이해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차치하고 소비자의 의견 청취와 같은 양자간 대
화의 시작도 어려움. 일반인들은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 기준보다 과학과 직접적
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 즉 리스크
를 판단할 때 사회적 가치관이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 과학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 

◦ 결국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또는 관계자들이 리스크에 대하여 같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홍보 하는 것 외에 일반인들을 초기부터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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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려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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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론

제1절.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농식품 위험정보 교류(risk 
communication) 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농식품 리스크 커뮤
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체계 구축의 목적 설정 및 필요성 인식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목표 
설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에 대한 부분 각각을 요약 
정리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목적
   - 농식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 농식품 안전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 농식품으로부터의 소비자의 건강과 안심 확보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목표 등 설정
   - 리스크 관리자, 리스크 평가자, 특히 리스크 커뮤니케이터는 리스크 커뮤니케

이션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필요성
   - 리스크 관리자, 리스크 평가자,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모두 리스크 커뮤니케이

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이해관계자(stakeholder : 정부,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등)간의 의사소통과 이해증진이지만 최우선적으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
션이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two-way)성이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식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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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 및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관계자뿐
만 아니라 농림부 및 소속․산하기관 관계자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
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2. 전담조직 신설

◦ 농림부는 농림부에 관련된 농식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농식품관련 위험
정보의 수집․관리․분석․공유 등을 포함)을 전담하는 조직을 “과” 규모로 별도 신
설하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조직은 수행할 기능과 업무에 부합되는 부서명을 부여
하여 부내 및 타 부처, 소비자 등이 인식하기 좋게 하여야 함.

   ※ 예 1 ; “농식품안전정보교류과”(가칭) 또는 “농식품안전정보 및 커뮤니케
이션과”(가칭)

※ 예 2 ; “안전정보교류과”(가칭) 또는 “안전커뮤니케이션과”(가칭)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조직의 주요 업무는 농식품 관련 위험정보(또는 안전정

보)의 체계적 수집․분석․활용 부분을 포함시켜 아래와 같이 2가지 큰 업무를 포함
하도록 함.

   - 농식품 안전(위험)정보 관리
   -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리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조직의 주요 업무를 세부적으로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농식품안전(위험)정보 관리
     ․ 부 및 소속․산하기관 안전(위험)정보의 수집, 분석
     ․ 타 부처 안전(위험)정보의 수집, 분석
     ․ 해외 안전(위험)정보의 수집, 분석
     ․ 안전(위험)정보의 분류,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긴급성 또는 경고성 안전(위험)정보의 배포
     ․ 안전(위험)정보 시스템의 관리․운영
     ․ 기타 안전(위험)정보 분류, 수집, 분석 및 배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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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리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총괄기획 및 관리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
     ․ 소속․산하기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조정 및 지원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규정 설정(제정)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업 관리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풀 관리
     ․ 기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

◦ 농식품 등의 긴급 위험 상황 시 효율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 조직 구성원의 역할 등을 사전에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정립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장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총괄 지휘
-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에 대책본부와 농림부 및 관련기관과의 업

무 연락 등을 총괄
◦ 정보수집 담당

-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의 사고대책본부 파견과 정확한 정보 수집
-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위험 상황과 관련한 루머나 잘못

된 정보 등을 조기에 파악
◦ 신속대응 커뮤니케이션 담당

- 대언론 업무 중 농식품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능동적 커뮤니케이션 활
동 지원

- 위기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기자회견, 홍보물 제작의 배
포, 인터넷 정보제공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를 신속 제공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이 주축이 되어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과 협력체계 구
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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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 대언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농림부 입장과 조치, 관

련 정보와 사실 제공

- 대변인의 부재와 사고 시에 대비하여 최소 2인 이상의 대변인 필요 (예 : 차
관, 담당 국장 또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장)

․ 위기 상황별로 적합한 대변인 선임 가능. 즉, 위기상황의 종류에 따라 농
산물유통국장, 축산국장 등 담당 국장을 대변인으로 선임 가능

․ 통상적으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장과 차관을 대변인으로 공동 선임
․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전문가 투입을 지양

 
<표 8> 농식품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대변인의 선임

위험종류 대변인

인명피해와 관련된 안전사고,
농식품 안전 전문 분야가 아님

농림부 차관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장 공동

인명피해와 관련된 안전사고,
농식품 안전 전문 분야 농림부 차관과 담당 국장 등

인명피해와 관련되지 않은 안전사고,
농식품 안전 전문 분야가 아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팀장

인명피해와 관련되지 않은 안전사고,
농식품 안전 전문 분야 담당 국장 등

- 커뮤니케이터(대변인)는 아래 요소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
․ 진실한 자세
․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 및 전달할 것 
․ 주의 깊게 듣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것
․ 기자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할 것
․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친근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상을 연출할 것
․ 연민과 인내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
․ “노 코멘트”라고 말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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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나 잘못된 정보를 즉시 바로잡을 것

◦ 농식품 안전관련 사건․사고 시 통상 리스크 관리부서에서 일차적 자료 또는 정보 
수집․분석을 하며, 사건․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게 됨. 따라서 농식품 안전
관련 사건․사고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관리 시스템
을 가동시켜야 할 경우에 수반될 수 있는 보도자료 작성, 대국민 홍보 등을 수행
하는 리스크 관리부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부서와 연계되어야 함. 특히 
발표용 콘텐츠 즉, 발표 자료의 구성이나 작성 시에 연계가 있어야 함.
※ 대 언론 접촉 시 주의 사항 등은 다음과 같음. 

-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대응할 
것.

- 대 언론 접촉 창구는 한 곳으로 한정할 것.
- 대중매체와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 유지

할 것. 또한 평소부터 정기적인 기자 회견 등을 실시, 사소한 사항도 공개
하여 정보를 은폐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하여 농식품 안전관련 사건․사고 즉, 위기상황을 대비한 “리스크 커뮤니
케이션 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하고, 주요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할 수 있
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조직은 상기 주요 업무의 기반 구축 또는 실시를 본격
화하기 전에 이해증진 또는 실질적 경험 축적을 위해서 단위 사업 또는 업무를 
우선 수행한다면 농식품안전(위험)정보 관리 분야는 “안전(위해)정보의 분류체
계” 확립, 농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리 분야는 여러 분야의 리스크에 대하
여 각 분야(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 정보
교류회” 연중 개최가 시행의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성의 확보에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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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구성 예

1. 개요
1) 매뉴얼 목적
2) 리스크 정의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목표
4)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조직

- 조직의 구성
- 주요 업무 및 기능

5)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주요 활동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조치 및 절차
1) 리스크 판단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리대상 판단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행전략

- 기본원칙
- 관리대상별 커뮤니케이션 원칙과 적용 전략

․ 비언론대상 전략
․ 언론대상 전략
※예; 언론대응 일반원칙과 전략 / 인터뷰, 기자회견, 브리핑 등 대 언론전략 실행 / 
매체별 전략 특성

- 리스크 상황별 대응 절차

3. 후속조치 및 기타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결과 평가 및 공표

- 평가 절차 및 평가방법
- 공표 절차 및 방법

2) 매뉴얼 점검 및 수정보완
3) 매뉴얼 교육 및 워크숍

◦ 또한 전담 조직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
련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거나 외부로부터의 확보도 검
토하여야 함.

◦ 특히 현재와 같이 농식품 분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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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이들을 양성하기 위
한 커뮤니케이터 지도․양성 인력 확보 또한 절실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는 아래의 예시를 고려할 수 있음. 
- 타 부처와의 제휴에 의한 인력 양성 : 리스크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진행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NSC), 소방방재청 등 국내 비식품 분야
의 정부기관과 제휴에 의한 인력 확보

- 해외 기관과의 제휴 등 : 일본 후생노동성 및 농림수산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제휴, 일본 환경성 ‘리스크 커뮤니케이터’인증제도 도입 
또는 활용

3. 전문인력 양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 인력 양성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관련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하여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확보 또는 양성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중장기적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함.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교육기관 연수도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 조직 내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
하여야 함.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정부기관의 교육프로그
램 및 전문인력 관련 제도는 아래와 같음.
․ 미국 : USDA Employee Services의 “Communication, Communicating 

for Results"
․ 일본 : 후생노동성 및 농림수산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양성 사업
․ 국내 : 항공분야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양성 프로그램 및 PR 전문가 교육 프

로그램 활용
․ 일본 : “Nonprofit Organization The Sanitation Designer Society of 

Japan”의 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양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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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환경성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인증제도 (2010년까지 설립 예정)
   - 또한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조직에도 리스크 커뮤니케이터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리스크 분석에 효율적임. 따라서 리스크 커뮤
니케이터와 함께 협의, 토론, 정보 공유를 할 리스크 평가자 및 리스크 관리자
에게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념, 원칙, 스킬(skill) 등을 습득케 하는 전문교
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초기 교육․훈련 시 착안사항은 다음
과 같음.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정보를 제공하는 측과 받는 측 양측 모두의 
훈련이 중요하지만, 특히 정보 제공측에 대해서는 상대의 입장에 서서 고려한
다는 기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정보전달 기법을 정확하게 익히기 위한 훈련이 
필요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에 필요로 하는 능력은 크게 리스크라고 하는 “확
률사상의 전달” 어려움을 이해하는 능력과 “정보전달 능력”임. 따라서 이
들 두 가지 지식과 능력을 익숙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므로 리스크 커뮤니케
이션 담당자에게 이를 위한 계획 수립과 기회 제공이 있어야 함. 아울러 이들 
훈련과 함께 실천경험을 통하여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중요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양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배후에 있는 사상과 가치관, 대외 발송 정보의 내용과 정보전달의 기법 등에 
대하여 강의와 실습뿐만이 아니라 양성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현장
에서 원활하게 활약할 수 있는 규범(또는 지침) 마련이 필수적임.

4. 정보관리

◦ 효율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되는 안
전(위험)정보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즉, 농림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위험)정보가 체계적으로 수립․분석․활용되어야 하므로 농림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의 안전(위험)정보 흐름(정보 생성, 정보 취합 등)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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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위험)정보 그룹화(grouping)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 농림부는 2005년도부터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

로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중 이므로 동 시스템의 연계, 활용 방안을 고려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위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전(위험)정보 분류”는 다음 구성요소
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정보명(또는 제목)
- 정보 내용
- 정보 요약
- 정보 종류
   ※ 필요시 세부종류까지 확대 가능
- 정보 발생처(원)
   ․ 내부 : 농림부 및 소속․산하 기관
   ․ 타 부처 : 식약청, 환경부 등
   ․ 해외 : 미국 농무부, 코덱스 등
     ※ 정보 발생처(원)는 연락처와 같은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필요시 부서 

단위까지 분류
- 정보 수신처
   ․ 내부 : 농림부 및 소속․산하 기관
   ․ 타 부처 : 식약청, 환경부 등
   ․ 해외 : 미국 농무부, 코덱스 등
     ※ 정보 수신처는 연락처와 같은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필요시 부서 단위

까지 분류
- 정보 관리부서
- 정보 형태
   ※ 예 : 보고서, 뉴스 등
- 정보 발생 주기
- 정보 발생일 및 정보 등록일
- 정보 소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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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리스크 등급
   ※ 예; 일반, 경고, 긴급 등으로 분류 가능
- 정보의 공개 등급
   ․ 공개 등급
   ․ 등급별 수신처(배포처)
- 정보의 대중매체 공개 여부
- 정보의 대중매체 공개범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의 활용 여부(예 : 정책설명회, 토론회 등)

◦ 안전(위험)정보 관리 조직(또는 담당자)은 “안전(위험)정보 분류”의 구성요소
들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처 또는 기관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분류, 관리하고 데
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축적된 정보는 농림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공유함과 동시에 정기 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협의회) 개최 등으로 내
부적 이해당사자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고려함.

◦ 또한 안전(위험)정보를 통한 효과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타 기관과의 긴
한 협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네트워크는 안전(위험)정보 공유를 위한 정
보제공 네트워크,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환류 네트워크 등을 의미하며 이 네트워
크에는 타 부처(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집단, 학계, 단체를 참여시켜 구축하
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안전(위험)정보 네트워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정보 공유 기관 등 구분

․ 농림부 내부 정보 공유 외 타 기관 등과의 농식품 안전관리 및 정보교류에 
있어서는 주 담당기관인 농림부(소비안전과)의 정보 네트워크는 다음 그림과 
같이 크게 공공기관, 민간기관, 기타로 나누어 구별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수산부 등 식품안전관련 부처, 환경부, 국
무총리실 및 청와대 등 기타 부처로 다시 세분됨. 민간기관은 관련업체,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는 연구기관, 국제기
구, 언론기관, 일반 시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정보 공유 기관에 따른 정보 공유 시스템
․ 식약청등과의 관계는 주로 협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 기관들과의 사이에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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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기관 중 관련업체와 관련단
체와의 사이에는 정보제공, 협의․환류, 적극적 참여 체계를 구축함. 

․ 언론기관과의 관계는 정보제공의 성격(제도소개 및 홍보 등)을 갖기 때문에 
정보제공 체계의 구축 관리가 필요하며 일반시민과의 관계는 정보제공, 적극
적 참여(농식품 안전관련 의견 수렴 등) 체계의 구축 및 관리.

<그림 40> 농림부 정보공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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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작성

1. 기존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 업데이트

◦ 2005년 한국농업전문학교 용역으로 기 작성된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에 대
하여 검토․수정․보완하였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내용을 
추가 작성함. 

◦ 농식품 위해정보 매뉴얼의 내용구성은 아래와 같음. 

위해 미생물

식중독균 : 리스테리아증 등 17종
바이러스 : 노로바이러스 등 3종
기생충 : 구충 등 9종
인수공통전염병 : 결핵 등 1종
곰팡이 : 곰팡이 등 1종
해충 등 : 쥐류 등 3종
기타 : 광우병 등 3종

위해 화학물질

자연독 : 버섯독 등 6종
곰팡이독 : 맥각독 등 7종
식품첨가물 : 아질산나트륨 등 7종
잔류농약 
잔류 동물용의약품 : 니트로푸란 등 4종
중금속 : 납 등 5종
환경호르몬 : 다이옥신 등 5종
기타 유해 화학물질 : 가소제 등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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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사선 조사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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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대상 농식품 등 안전 식생활 가이드 작성

◦ 식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와 같은 위험요소에 대한 기본 지식, 이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책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공․교육 뿐 아니라 청소년
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평상시 안전한 식생활 수칙
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 스스로 자신의 식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보 공
유 및 교육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평소에 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농식품 등 
안전 식생활 가이드를 작성함. 본 가이드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음.

식중독 예방 요령
안전한 식품 섭취

안전한 냉장고 사용법
식품안전을 위한 가정에서의 ‘HACCP’ 적용
감자튀김과 아크릴아마이드
트랜스지방산이 뭐지?
전자렌지 바르게 사용하기
식품 용기 및 포장재
테이크아웃 식품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법
농약의 종류 및 특성
농산물 중 잔류농약 제거법
GMO가 무엇인가요?
식품중의 유해 중금속 

납중독 예방
생선과 조개에 들어있는 수은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136 -

참 고 문 헌

□ 인터넷 홈페이지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www.kfda.go.kr)
2.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3.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4.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5.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http://www.agros.go.kr)
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http://www.nvrqs.go.kr)
7.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8.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
9. 미국 FDA 홈페이지 (http://www.fda.gov)

10.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 (http://www.usda.gov)
11. EU 홈페이지 (http://ec.europa.eu/food/index_en.htm)
12. CODEX 홈페이지 (http://www.codexalimentarius.net/web/index_en.jsp)
13. 일본 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jp)

□ 국내 문헌
14. Risk communication system구축, 천석조, 2004
15. 식품안전시스템 이해, 니이야마요코,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 2004
16. 전자정부에서의 안전관리 정보공유체계와 재난통신체계 실태조사, 이재은, 충북

대학교, 2004
17. 사회적 리스크관리체제에 대한 접근방향, 정병대, 1996
18.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인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전달 방안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

품안전청, 2004
19.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 박정규 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3



참고문헌

- 137 -

20. 커뮤니케이션이론: 연구방법과 이론의 활용, 세버린·탠카드 공저, 나남출판, 
2005

21. 위해분석교육교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22.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수립, (주)엔디에스컨소시엄, 

2005
23. 농산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위험정보교환 이론과 실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4
24. 식품안전정책 및 생산자‧소비자 교육‧홍보를 위한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3
25. 농산식품 안전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농촌진흥청, 2004
26. 식품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27. 식품공업, 한국식품공업협회, 2006. 7
28. 식품위해정보 정보화시스템의 보완과 활용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한

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4
29. Risk Communication 활성화 방안(11회 식품안전열린포럼), 전상일, 2006
30.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상공회의소, 2006
31. 식품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무 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 국외 문헌
32. 환경 리스크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安井室, 환경과 측정기술, 2003
3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축으로 한 지방의 식품 안전 행정, 東京都, 2003
34. 지역 환경 정책과 커뮤니케이션 : 환경 리스크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의 커뮤

니케이션, 村山武彦, 都市問題, 2002
35. 식품 안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關澤純, 環境技術, 2005
36. Risk Assessment and Communication for Food Safety, Stanley, P.,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2001
37. 화학 물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瀨田重敏, 環境管理, 2005
38. 화학 물질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Jun SEKIZAWA, 環境과 測定技術, 2003
39.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Takebayashi Toru, 臨床營養, 2002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138 -

40. 식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현황과 과제, 內閣府食品安全委員會事
務局, 食品衛生硏究, 2004

41. 식품 안전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소비자의 전문가에 대한 기대, Toshiko 
KANDA, 食品衛生硏究, 2004

42. 식품 안전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일본 후생 노동성의 대응, Makoto 
HIROSE, 食品衛生硏究, 2004

43. 식품 속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의 의의와 과제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林裕造, 食品衛生硏究, 2005

44. Risk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Governing food, Powell, D. A., science, safety and trade, 2001

45. Food Safety Risk Communication Training, Eisenberg, N. 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and management, 2002

46. Development of Information Models to Evaluate, Measure, and Manage 
Risk Impacts of Government Policies on Agriculture, Whitelaw, R. A.,  
European Federa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 in Agriculture, Food 
and the Environment; Perspectives of moder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in agriculture, food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control, 1999

47. 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에 대하여, 후생노
동성, 2005

48. 평성 16년도 식료품소비모니터 제4회 정기조사결과, 농림수산성, 2006
49. 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食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2005



부  록





부  록

- 141 -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 관리 표준 절차서 

     

1. 서문
◦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식품공급의 각 단계에 

있어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최근 국제
적인 공통인식이 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행정에 있어 리스크 분석의 유효성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국제식품규격을 작성하는 코덱스위원회(FAO/WHO 
합동식품규격위원회)는 “코덱스위원회에서 적용하는 리스크 분석의 작업원칙”
을 채택하였음.

◦ 한편, 일본 국내에 있어서는 식품안전기본법(2003년 법률 제48호)에 의해 식품
의 안전확보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 인식하에 식품
공급행정의 각 단계에 있어 국제적 동향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과
학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농림수산성은 식품의 안전공급을 위해 ① 농림수산물의 식품으로서의 안전 확보
에 관한 업무 중 생산과정에 관계되는 리스크 관리조치, ② 농림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증진,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후생노
동성은 식품위생법등에 따라 ① 음식에서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요인 발생방지, 
②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공급행정 각 단계에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관점에서 “생산현장부터 식탁까지”의 각 단계에 있어 리
스크 관리조치가 중요함. 리스크 관리조치는 과학에 근거를 두는 것과 함께 국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되며 식품안전기본법 등 식품안전에 관련하는 국내법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사항(2004년1월16일 각
료결정)에 따라 강구하여야만 함.

◦ 이 표준절차서는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의 리스크 
관리부국에 있어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 자(이하 ‘리스크 관리자’라 함)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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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분석 절차법에 따라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저장 및 판매 등의 각 과정에
서 식품안전에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로 하는 표준적인 작업 절
차를 밝힌 것임. 단,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법정자문사
항)에 해당하여 신청 등에 따라 이미 심의회의에 의해 리스크 관리 구조가 확립
되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함. 본 절차서는 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개정
함.

◦ 또한 식품안전에 관계되는 긴급사태 등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식품안전관계부성 긴급 시 대응 기본요강(2004년4월15일 관계부성협의), 농림
수산성 식품안전 긴급 시 대응 기본지침(2004년2월27일) 및 후생노동성 건강위
기관리기본지침(2001년3월9일 후생노동성발과제27호) 등에 따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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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 본 절차서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위해요인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중의 

물질 또는 식품의 상태. hazard라고 함.
예를 들면, 유해한 미생물, 농약, 첨가물과 사람의 건강에 악
영향을 주는 식품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 등의 생물
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인임.

▸리스크 식품중에 위해요인이 존재하는 결과로써 생기는 건강에 대
한 악영향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 정도 (건강에 악영향이 발
생할 확률과 영향의 정도) 

▸리스크 분석 식품중에 함유되어 있는 위해요인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발생을 방
지하거나 그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말함.
리스크 분석은 리스크 관리,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커뮤니
케이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짐.

▸리스크 관리 모든 관계자와 협의하면서 리스크 저감을 위한 정책․조치에 
대한 기술적인 실행가능성, 비용 대 효과 등을 검토하여 적
절한 정책․조치를 결정, 실시, 검증, 평가를 실시하는 것.

▸리스크 관리기관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 기관, 본 절차서에 있어서는 농림수
산성, 후생노동성 등이 이에 해당됨. 또한 국제적인 기구로
는 코덱스위원회가 이에 상당함.

▸리스크 관리의 초
기작업

리스크 관리의 초기단계에 리스크 관리자가 실시하는 작업. 
다음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①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점 특정(特定)
② 리스크 프로필 문서 작성
③ 위해요인의 우선도 분류
④ 리스크 평가(assessment) 지침 결정
⑤ 리스크 평가 의뢰
⑥ 리스크 평가결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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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프로필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및 그 내용 설명.

▸적절한 보호수준 리스크 관리조치를 강구할 때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건강보호 수준.

▸리스크 평가 지침 리스크 평가 과정에서 과학적인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리스크 평가 의지결정 포인트에 대해 어떤 선택사항을 선택
할지 및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문서화
한 방침.

▸리스크 평가 식품중에 함유된 위해요인을 섭취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확
률로 어느 정도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

▸리스크 평가기관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본 절차서에서는 식품안전위
원회가 이에 해당함. 또한 국제적인 기구로는 FAO/WHO합
동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 FAO/WHO합동 잔류농
약전문가회의(JMPR), FAO/WHO합동 미생물학적 리스크평
가 전문가회의(JEMRA)등이 이에 상당함.

▸무작용량 복수의 동물군을 사용하여 화학물질등의 위해요인 투여량을 
달리하여 독성시험을 실시, 생물학적인 모든 영향이 대조군
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최대 
투여량. NOEL(No Observed Effect Level)이라고도 함.

▸무독성량 복수의 동물군을 사용하여 화학물질등의 위해요인의 투여량
을 달리하여 독성시험을 실시, 독성이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최대 투여량.
예를 들면 농약과 첨가물의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물질에 
관한 다양한 동물시험 성적을 평가하여 각 시험에 대해 독
성이 확인되지 않은 최대 투여량을 구함. 그들 가운데 가장 
적은 양을 그 물질의 무독성량으로 함.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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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크 투여량
(benchmark)

어떤 독성에 대하여 미리 결정한 확률의 작은 증가분(통상 
1~10%)만큼 그 발생률을 상승시키는 투여량에서의 물질에 
의한 폭로. 또는 미리 결정한 척도와 생물학적 영향 변화에 
관련하는 투여량.

▸리스크커뮤니케이
션

리스크 분석의 전 과정에서 ‘관계자’간의 정보 및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

▸관계자 위해요인의 식품중 존재와 리스크 관리조치에 의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소비자, 생산자, 사업자, 리스크 분석에 관
련된 자, 학계 등. stakeholder라고도 함.

3. 일반원칙
3.1 리스크관리 목적
◦ 식품안전에 관련된 리스크 분석의 3가지 요소 (리스크 관리, 리스크 평가, 리스

크 커뮤니케이션)는 식품안전행정의 큰 프레임워크 중에서 적용되는 것임. 리스
크 관리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함. 그때 식품의 안전공급 확보에도 배려함.

3.2 과학적인 근거
◦ 리스크 관리조치는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유지하여서는 아니됨. 단, 리스크가 크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과학적
인 데이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 보호가 최우선 목적이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에서 과학적 근거 이외의 요소, 예를 들면 실행가능성과 비용등도 고
려하여야만 함.

◦ 또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surveillance․monitoring계획․
실시 및 결과 평가․공표에 관한 가이드라인’등에 따를 필요가 있음.

3.3 리스크에 근거한 식품안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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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행정에 있어서는 적절한 보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스크의 크기에 
맞는 조치를 실시하여야만 함.

3.4 기록의 보존
◦ 리스크 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장래 참고하기 위하여 기록을 보존

할 필요가 있음. 그 때 개인정보 보호와 기  유지를 배려하여야만 함.

3.5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리스크 관리기관은 리스크 분석 전 과정에서 리스크 평가기관, 그 외에 리스크 

관리기관 및 관계자 사이에 정보․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필요에 따라 그들 정보․의
견을 리스크 관리정책에 반영시키는 동시에 리스크 분석의 투명성을 확보함.

3.6 관계기관과의 제휴
◦ 리스크 관리기관은 리스크 평가기관과 상호 충분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외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도모함.
◦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리스크 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리스크 관리기관 상

호간에 제휴를 도모함.

3.7 SPS협정과 정합성
◦ 수출입에 영향을 주게 되는 리스크 관리조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WTO/SPS 협

정에 적합할 필요가 있음.

3.8 일관성
◦ 리스크 관리자가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일반원칙

에 준하지 않으면 안됨. 또한 위해요인 종류와 리스크 정도에 따라 적절한 대응
을 취할 필요가 있지만 의사결정과정 등 모든 장면에서 일관성을 지켜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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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 관리 초기작업
4.1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점 특정(特定)
4.1.1 정보수집
◦ 리스크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또한 필요에 따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식품사고 

사례, 식품중 위해요인 함유실태 데이터, 리스크 평가와 독성에 관한 최신정보, 
리스크 관리조치 실시상황 등)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수집함. 그 때 정보원을 명
확하게 함. 또한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원 리스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개별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점이 밝혀지게 되는 경우, 그 
외에 필요가 있는 경우는 수시, 재평가를 실시함.

◦ 또한 정보원에는 다음을 포함.
① 농림수산성 관계 조직 (본성 각 국청, 지방농정국, 지방농정사무소, 동물검

역소, 식물방역소, 동물의약품검사소, (독)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 (독)비사료
검사소, (독)농약검사소, 시험연구독립행정법인 등)

② 후생노동성 관계 조직 (본성 각 부국, 검역소, 지방후생국, 국립시험연구기
관, (독)건강․영양연구소 등)

③ 관계부성 (식품안전위원회 등)
④ 국제기관, 해외 정부기관, 재외공관 등
⑤ 학회, 연구회 등
⑥ 지방공공단체
⑦ 농림수산물․식품․생산자재의 생산․제조․유통업자․소비자단체 등

4.1.2 정보 해석
리스크 관리자는 4.1.1에서 얻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를 특정하기 위하여 식품중에 위해요인이 존재하는 결과로써 발생하는 건강에 
대한 악영향 가능성 등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유의하여 해석함. 그때 중요한 정보
에 대해서는 원 논문과 원 보고서 등의 1차 정보를 확인하도록 노력함.

①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② 건강에 대한 악영향의 질 및 정도 (급성․만성, 치사성 유무, 영향의 불가역

성, 건강회복에 요하는 기간, 후유증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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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상정되는 피해 범위 (피해자 수 등)

이들 정보로부터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 리
스크 관리조치 책정” 이후 절차에 따름.

4.1.3 정보의 공유
리스크 관리자는 새로이 얻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를 고려하면서 성(省) 내부 및 관계 기관의 관계자 사이에서의 정보 공유를 도모함.

4.2 리스크 프로필 문서 준비
4.2.1 문헌조사
◦ 리스크 관리자는 4.1에서 수집한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에 추가하여 필요에 따라 

(4.2.2 참조) 국제기관에 의한 리스크 평가 결과, 전문가 총설, 관련 과학논문 
등 보다 상세한 정보 수집에 노력함.

4.2.2 리스크 프로필 문서 작성
◦ 리스크 관리자는 4.1에서 특정한 문제에 관련되는 위해요인의 리스크 프로필문서

를 다음 항목을 검토하여 작성함.
①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 및 그것이 함유된 식품의 특징(관련 정세, 생산방법, 

품목, 생산량 등)
②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이 주목 되게 된 경위
③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의 과학적 특성과 분석법
④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문제 (대사, 체내에

서의 동태, 독성, 식품경유 섭취량, 그 외에 폭로)
⑤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의 해외 및 국내 함유실태 조사결과
⑥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의 이미 알고 있는 식품으로부터의 저감방법
⑦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의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⑧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한 국제적 및 각국의 대처 상황(리스크 평가 상

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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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능하면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에 관한 리스크 평가기관에 상정질문사항
⑩ 현시점에서 부족한 데이터

4.2.3 예비적인 리스크 추정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프로필 문서를 작성한 위해요인에 대하여 리스크 프로필 

정보(급성독성, 만성독성, 섭취량 등)로부터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
크를 가능한 범위에서 추정함. 단, 이 시점에서 리스크의 추정은 잠정적인 것으
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4.2.4 부족한 데이터 수집
◦ 리스크 관리자는 4.2.3에서 리스크를 추정한 결과, 당해 위해요인이 사람의 건강

에 미치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위해요인에 대하여 해외 및 국내 
관련된 조사 동향을 파악하고 어떠한 데이터가 부족한가를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함.

4.2.5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성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4.2.3에서 리스크를 추정한 결과, 당해 위해요인이 사람의 건강

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가 큰 한편 건강영향 출현이 절박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5. 리스크 관리조치 책정’이후의 절차에 따
름.

4.3 위해요인 최우선 분류
4.3.1 최우선 리스트 작성
◦ 리스크 관리자는 작성한 위해요인의 리스크 프로필문서를 기초로 리스크 관리조

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해요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의 정도, 건강에 악
영향이 미치는 범위, 관계자의 관심 등에 기초하여 우선도에 따라 분류한 리스트
(이하 ‘우선도 리스트’라 함)를 작성함.

◦ 우선도 리스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4.2.3에서 실시한 예비적 리스크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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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규모
③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 축적 정도
④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을 방치한 경우 경제적인 손실 크기
⑤ 대상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한 국제적 및 각국에서 실시되는 리스크 관리조

치 상황
⑥ 관련된 식품이 일본에의 수출입에 대한 영향 유무와 영향 정도

4.3.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리스크 관리자는 우선도 리스트 작성에 있어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의견․정보 

모집 등을 실시함. 또한 신속한 의견교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한 
‘관계자’를 중심 멤버로 하여 시기적절한 의견교환을 실시함. 그 때 공모에 의
해 작성된 ‘관계자’ 리스트에서 과제마다 선정된 ‘관계자’의 참석을 검토함.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결과는 적절히 우선도 리스트에 반영함.

4.3.3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프로필 문서 및 우선도 리스트를 기초로 식품건강영향평

가를 의뢰할 때에 식품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평가 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와 함께 상정된 리스크 관리조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함. 그때 새로운 시험․연구와 실태조사의 실시, 리스크 저감 
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함. 또한 식품건강영향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5. 리스크 관리조치 책정’ 이후의 절차에 따름.

4.4 리스크 평가 지침 검토․작성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평가가 계통적으로 결함이 없고 공정하여 투명성이 유지

되는 것으로 되도록 보증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리스크 평가기관과 ‘관
계자’의 협력을 얻어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리스크 평가 지침을 작
성함. 리스크 평가기관에의 자문은 가능한 명확하여야만 함.

4.4.1 리스크 관리 방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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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관리자는 4.3 우선도 분류 결과,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에 따라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를 밝힘.

4.4.2 필요한 데이터가 정비된 것 확인
◦ 리스크 관리자는 4.4.1에서의 검토결과를 고려하면서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하

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정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구하도록 노력함.

4.4.3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할 때 리스크 평가 지침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4.4.1의 리스크 관리 방향성 검토 결과 및 4.4.2 데이터 정비 

상태를 기초로 리스크 평기기관에 어떠한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할지 사전에 
리스크 평가 지침을 검토함. 리스크 평가 지침에서는 리스크 평가기관에 의뢰와 
자문을 명확하게 기술함.

◦ 예를 들면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이 있음.
① 건강영향에 관한 무작용량/무독성량, 벤치마크 투여량
② 감수성 높은 집단에의 건강영향
③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인의 주요한 대사물의 독성
④ 복수 리스크 관리 조치안별 리스크 저감효과

4.4.4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리스크 관리자는 4.4.3의 리스크 평가 지침 검토에 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함. 방법은 4.3.2에 준함.

4.4.5 리스크 평가기관과의 의사소통
◦ 리스크 관리자는 식품건강영향평가가 리스크 관리에 유용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리스크 평가기관과 의사소통을 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 목적, 대상, 상정된 리스
크 관리조치안, 근거가 되는 데이터 내용 등에 대해서 공통 이해를 구함.

◦ 또한 복수의 리스크 관리기관이 관련되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식품건강영향평가
에 대해서는 사전에 리스크 관리기관 상호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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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리스크 평가 지침 작성
◦ 리스크 관리자는 4.4.4의 ‘관계자’ 의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 평가 

지침에 반영함. 또한 4.4.5 리스크 평가기관과의 의사소통 결과에 대해서 리스크 
평가 지침에 반영함.

4.5 식품건강영향평가 의뢰
4.5.1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하기 위한 자문문서 작성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평가기관에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뢰하기 위해 자문문서

를 작성함. 리스크 관리자는 작성한 리스크 평가 지침을 자문문서에 명확하게 기
술함.

4.5.2 데이터 제출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평가기관에 자문 문서를 제출 할 때에 식품건강영향평가

에 필요한 데이터도 가능한 제출함. 단, 개별 데이터의 제출에 있어서는 지적재
산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야만 함.

4.5.3 리스크 평가기관에의 설명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평가기관에 자문 문서를 제출한 후 식품건강영향평가의 

목적, 대상, 상정되는 리스크 평가조치안, 근거가 되는 데이터 내용 등을 리스크 
평가기관에 대하여 설명함.

4.5.4 필요에 따른 추가 데이터 제출
◦ 리스크 관리자는 자문에 대한 리스크 평가기관에서의 평가 과정에서 추가 데이터

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음미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데이터
를 제출함. 또한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
터를 구하도록 노력함.

4.5.5 식품건강영향평가 진척상황 파악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평가기관에서의 식품건강영향평가 진척상황 파악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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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4.6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 고찰
4.6.1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리스크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된 식품건

강영향평가 결과를 고찰함.
① 평가결과가 자문문서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는가?
② 그 결과를 받아 리스크 관리조치 검토에 넣는 것이 가능한가?

4.6.2 필요에 따른 새로운 건강영향평가 의뢰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의 통지 후에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가 얻

어지는 경우 등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가 리스크 관리조치의 검토에 충분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들 정보를 감안하여 리스크 프로필과 리스크 평가의뢰에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다시 식품건강영향평가 의뢰를 할지를 검토함.

5. 리스크 관리조치의 책정
5.1 리스크 관리조치안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관리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적절한 수준을 고려하여 

복수의 리스크 관리조치안(그 중 1가지는 현상유지로 함)을 작성하여 각각에 대
해서 다음의 정보를 정리함.

① 그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실시한 경우 예상되는 건강에의 악영향 정도 변화
② 그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실시한 경우에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
③ 그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실시한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식품

안전에 관한 것 이외도 포함)에 관한 정보
④ 그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실시한 경우에 영향을 받는 범위 (건강영향, 경제

적 영향, 소비자의 선택, 영향을 받는 집단의 정보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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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리스크 관리조치안 평가와 리스크 관리조치안의 결정
5.2.1 리스크 관리조치안의 평가
◦ 리스크 관리자는 5.1에서 검토한 리스크 관리조치안의 평가에 있어 다음의 항목

을 고려함. 또한 필요가 있다면 리스크 평가기관에 다시 식품건강영향평가 의뢰
를 검토함.

① 리스크 관리조치안의 실시에 따른 리스크 저감효과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
(예 : 식품중에 함유되는 어느 위해요인의 목표농도)

② 리스크 관리조치안의 실행가능성 (기술면, 재정면 등)
③ 리스크와 편익 비교
④ 그 외에 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

◦ 또한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실시하게 되는 생산자, 식품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려함.

5.2.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리스크 관리자는 5.2.1의 리스크 관리조치안 선택에 참고가 되도록 리스크 커뮤

니케이션을 실시함. 그 방법에 대해서는 4.3.2에 준함.

5.2.3 리스크 관리조치의 결정
◦ 리스크 관리자는 5.2.1의 리스크 관리조치 평가결과 및 5.2.2의 리스크 커뮤니케

이션 결과를 고려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 그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리스크 관리조치를 결정함. 또한 
그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 SPS협정에 따른 통보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

◦ 또한 통보 결과, 중요한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는 리스크 관리조치 재검토를 검토
함 (5.1로 돌아감).

6. 리스크 관리조치 실시
6.1 법적 조치 및 가이드라인 등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5.2.3에서 결정한 리스크 관리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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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와 생산자, 식품사업종사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가이드라인(생산, 제
조, 가공, 유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실시규범, 위생기준, 목표치 등)의 작성 등
을 검토함.

6.2 예산조치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5.2.3에서 결정한 리스크 관리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예산조치에 대하여 검토함.

6.3 다른 리스크 관리기관과의 제휴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5.2.3에서 결정한 리스크 관리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다른 리스

크 관리기관과 제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제휴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함.

7. 유효성 검증과 그 결과에 따른 리스크 관리조치 재검토
7.1 유효성 검증 방법 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실시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조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함. 이 검증방법은 통계학에 근거한 것으로 간편하면서 저비용이어야 함.

7.2 정기적인 유효성 검증
◦ 리스크 관리자는 실시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조치 효과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위해요인 특성 등에 따라 리스크 관리조치 효과가 나타나는데 필요한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조치마다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는 적절한 빈도를 검토
함.

7.3 검증결과 취합정리와 공표
◦ 리스크 관리자는 7.2의 리스크 관리조치 검증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리스크 관리

조치가 충분한지를 사전에 설정한 목표와 비교(예 : 저감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가)하여 고찰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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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필요에 따라 리스크 관리조치 재검토
◦ 리스크 관리자는 7.3의 고찰 결과, 효과가 나타나는데 충분한 시간이 경과 하였

는지와 상관없이 리스크 관리조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리스크 관리조치 재검토를 실시함.

① 새로운 지식과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식품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4.4 리스크 평가 지침의 검토․작성’을 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의
뢰함. 그 때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얻도록 
노력함.

② 새로운 지식과 데이터를 얻지 못하여 새로운 식품건강영향평가가 필요치 않
은 경우에는 ‘5. 리스크 관리조치 책정’을 함.

◦ 또한, 검증 결과 리스크 관리조치 효과가 충분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후 새로운 
지식과 데이터를 얻어 리스크 관리조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4. 리
스크 관리 초기작업’을 실시함.

7.5 잠정적으로 실시하는 리스크 관리조치
◦ ‘4.1.2 정보의 분석’ 및 ‘4.2.5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성 검토’에 있어

서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실시하는 
리스크 관리조치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자는 데이터를 수집 축적함. 필요에 따
라 식품건강영향평가 의뢰 등을 행한 후에 새로운 리스크 관리조치안을 검토․결
정하여 결정한 리스크 관리조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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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 관리 표준절차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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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식품건강영향평가와 그 결과 해석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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